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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시장이해관계에 기초한 상가권리금의 재해석과 실증분석

한성대학교 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부동산학전공

경   국   현

  사회적 관행에 따라 발생한 상가권리금은 관습법의 하나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권리금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

인의 재산권으로 해석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권리금 거래

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협상을 중재하는 중개업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권리금 당사자보다 더 넓은 의미의 권리금에 따른 시장이해관계자로 권리

금을 바라보고 연구하였다. 권리금 시장이해관계에 따라 권리금이 이동하

는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보는 이해관계인이 있고, 이러한 금전적 이득

은 권리금의 생성·이전·확대·축소 과정에 따라 권리금이 과도하게 발생되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

점이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과도한 권리

금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홀드

업(Hold-up) 상황에 직면하게 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점포사업자인 

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의 주요 조항을 준수하게 되면 지불한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권리금 종류에 따라 금전적 이득을 취할 동기가 생

성되어 금전적 이득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리금 당

사자는 아니지만 권리금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는 중개업자들이 현재 임차

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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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설정된 가설

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다 권리금의 존재 가능성, 과도한 권리금이 임대료

에 미치는 영향정도 및 금전적 이득이 과도한 권리금의 형성요인이 될 가

능성이 있음을 실증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이항로지스틱분석, 다중회귀분

석을 각각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보증금과 권리금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과도한 권리금을 구분할 수 있으며, 권리금 시장이해관계자들이 도

모하는 금전적 이득은 과도한 권리금 형성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보증금

에 비하여 권리금이 커질수록 과도한 권리금으로 작용하여 임차인으로 하

여금 임대료를 올려 주어야 하는 홀드업 상황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논문은 권리금 시장에 대한 관점을 이해관계자들로 넓혀서 권리금의 

재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으로 의의가 있으며, 이해관계

에 따른 금전적 이득이 과도한 권리금 발생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규

명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향후 점포사업을 계획하는 신규임차인들의 

입장에서 과도한 권리금은 임차인들에게 홀드업 상황에 직면하게 함으로 

상가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을 맺을 시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중

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는 권리금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정책이나 법으로 그 해결방안을 찾는 것에는 형평성과 효

율성에 있어서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

은 상가임대차계약을 준수하는 관행이 사회적으로 자리잡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을 밝힌 것이 정책적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시계열데이터가 아닌 횡단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행동패턴 또는 권리금 변동성에 대해서, 그리고 적정한 

권리금에 대하여 비용과 수익차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권리금이 과도한 지역, 적정한 지

역, 저평가된 지역을 구분하여 권리금 형성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주요어】권리금, 금전적 이득, 권리금 시장이해관계, 권리금 재해석, 홀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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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권리금에 대한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차 시장에서 오랫동안 임대

인과 임차인,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에 심각하게 대립되어 온 문제이

다. 간혹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권리금의 분쟁이 발생되어도 현행 제도

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간에 있어서 계약자유

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적 다툼으로 해결되고 있다. 관행적으로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차 하

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권리금은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시

장에서 안정적으로 인정되고 당사자들 간에 적정한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

어지고 있다면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권리금을 둘러

싼 분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로 권리금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

계1)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금전적 손익에 기인하고 있다.2) 

  임대보증금보다 상당히 높은 과도한 권리금이 형성되는 것은 지불한 권

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경제적 사업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현재 임

차인의 상황을 이용하여 권리금 수수료를 사업수익으로 하는 중개업자·창

업컨설팅업체들이 금전적 이득을 보고자 중간자로서 권리금 시장에 참여

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른 금전적 

1)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2009년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재개발

에 따른 보상대책에 반발해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이 적정 보상비 문제로 농성하던 중,철거민 5명

과 진압하던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참사가 발생하였는데 세입자인 철거민들이 농성한 이유는

전임차인에게 지불한 권리금에 비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홍대 앞 서교 365에 위치한 300m거리의 200여 점포의 권리금 총합이 300억에 달하며 1년도 못가 문 닫는 점

포들이 허다한 것으로 보아 권리금 형성에 거품이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경향신문 2013.2.22.)중개업자

의 도움을 받아 얻은 정보 및 권리금 협상 중재에 따라 신임차인이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여 점포사업

을 시작하였지만 1년도 안되어 폐업하는 업체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불한 권리금의 가치가 과도하게 설정되었다

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중개

업자 및 창업컨설팅 업체 등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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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 과도한 권리금의 발생요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문제가 발생한다. 

  임차인들은 점포사업을 처음 기획할 때 임대차 기간 동안의 예상비용과 

수익을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점포 사업

을 통하여 초기에 발생한 사업비용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 회수 가능

하여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가임대차계약의 종료와 함께 임

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은 돌려받는 금전이지만, 전임차인 혹은 임대인에

게 지불한 권리금은 돌려받는 금전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고액의 권

리금이 상가임대차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이 점포사업을 하고

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있어서는 회수여부에 대한 위험의 문제로 다

가올 뿐만 아니라 점포사업에 대한 금전적 부담으로 진입장벽이 된다. 권

리금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며 임대차계약에 부수하

여 체결되는 별개의 계약으로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양도계

약에 부종하는 계약이다.3)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무명 계약이다. 

결국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임차권양도계약이 종료하면 권리금계약도 

소멸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권리금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통하여 권리금계약을 맺어

야 이미 권리금을 지불한 임차인은 지불한 권리금을 회수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결과적으로 현재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

터 권리금을 수수하기 위하여서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지 않는 

현상이 사회전반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4) 

  더군다나 권리금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는 임차인이 경제

적·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불한 임차인을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권리금을 재산권으로 해석하여 인정하고자 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권리금을 임대인과 현재의 임차인의 시각에서 바라

보는 인식이다. 그러나 실제 권리금 형성과 관련된 문제의 대부분은 현재

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임차인과 신규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3)이은영,『채권각론』,서울 :박영사,2005.p.469

4)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재계약협상이 진행이 안 되어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보다

는 임대차계약이 상당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유지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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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신규 임차인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권리금은 

내수경기의 상승과 하강국면에 따라 권리금의 발생여부 및 금액의 크기에 

대한 변동이 있다. 그러므로 권리금을 지불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권리

금 회수 여부가 점포 사업에 있어서의 경제적 위험의 한 요소로 작용한다. 

보증금보다 상당히 높은 과도한 권리금이 형성되는 경우에 이러한 위험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과의 상

가임대차계약 재협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시점에 이르게 되어 재임대차 협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

대인의 임대료 인상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상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도한 권리금5)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권리금의 이동은 신규 임차인과 현재 임차인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즉 신규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개업자

를 방문하여 상가임대차 및 권리금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그 정보를 분석

하여 임대인과는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월임대료를 확정하고, 계약 

종료 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지불하고, 현재 임차인에게는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연구의 배경에서 살펴보았

듯이 권리금의 크기에 따라 권리금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꾀하는 권리금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이들을 통하여 과도한 권리금이 발생되고 거래될 

수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권리금을 바라보는 관점을 지

금까지 권리금 당사자로 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벗어나 권리금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로 확대하여 해석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와 다르게 권리금 시장의 이해관계에서 권리

금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연구에 앞서 권리금에 대한 새로운 해석

5)특정 권리금이 A임차인에게는 과도한 권리금이지만 B임차인에게는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권

리금은 개별 임차인들에 따라 주관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다.본 논문에서는 과도한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권리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지불하면서 느끼는 심리적 또는

경제적 부담감을 가지는 권리금을 과도한 권리금이라 하고자 한다.따라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 없이 지불

가능한 권리금보다 금액이 추가된다면 과도한 권리금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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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자 하는 시장이해관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찾고자 첫 번째로 실증분석을 하기에 앞

서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권리금의 이해관계에 따른 금전적 이득의 발생 

가능성, 이해관계자들의 선택에 따른 권리금의 생성·이전·확대·축소 되어

가는 과정, 권리금 거래가 금전적 이득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될 가능성,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근거한 권리금의 위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6) 이는 권리금 거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로 인한 금전적 이득이 과

도한 권리금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설정의 토대가 될 것이

다.  

  두 번째는 문헌적 연구를 뒷받침할 실증분석이다. 실증분석은 과도한 권

리금 발생가능성에 대한 분석, 과도한 권리금이 월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금전적 이득이 과도한 권리금의 형성요인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과도한 권리금의 존재 가능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권

리금은 보증금과 비교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과도한 권리

금이란 것이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 반환받는 보증금 대비하여 어느 정

도인지 의문이다. 특히 접근성, 동선, 가시성, 불특정 다수의 방문효과 등

이 다른 층에 비하여 우수한 1층은 일반적으로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권리금이 발생하기 쉬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

로 1층을 중심으로 과도한 권리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한 정상적인 이득7)보다 추가된 금전적 이득이 

과도한 권리금의 형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권리금 결정모형으

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도한 권리금은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

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협상을 진행할 때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작용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금과 비교한 권리금의 크기

에 따라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과도한 권리금이 보증금과 비교하여 어떤 상황에서 

6)경국현·백성준,「시장관계성에 기초한 상가권리금의 재조명」,『부동산연구』,Vol.22,2012,pp.145~171의 내

용을 수정 보완하여 연구하였다.

7)권리금 당사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권리금 거래를 성사시킴에 따

라 중개업자가 취한 수수료를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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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추정하여 보고, 이해관계에 따른 금전적 이득이 

과도한 권리금의 형성요인8)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다. 이는 앞선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정의를 내린 시장이해관계에 따라 권

리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보고자 하는 실

제적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이 지불하는 권리금에 대해서 어

느 정도가 과도한 권리금인지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상가권리금이며,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

에서 재해석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권리

금이 생성·이전·확대·축소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권리금을 둘러싼 환경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대한 대상지역은 서울시 역세권

에 위치한 상가들의 임대차 정보이다. 임대차 정보는 임대인이 상가임차

인을 구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 의뢰를 할 경우에 임대인에 의하여 정해

지는 정보와 중개업자에 의하여 정해지는 정보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취합된 상가의 현황물건들은 서울시 소재 25개 구가 전부 포

함되어 있으며, 237개의 전철역을 기준으로 도보거리 10분 이내의 상가들

에 대한 데이터들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에 위치한 역세권 점포들로 도보거리 10분 이내에 위치한 상가들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적 연구와 통계적 검증분석 방법이

8)형성요인 대신 발생요인 또는 결정요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발생은 무엇인가가 처음으로 생기는

(生)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B또는 C,D등에 의하여 A가 생성되어진다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결정

은 무엇인가를 확정(定)하는 요인을 찾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B또는 C,D등에 의하여 A가 결정되는

것으로 A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더 이상 변동성이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형성은 B또는 C,D등에 의하

여 A가 이루어지는 과정(成)을 포함하고 있으며 A를 형성하는 요인들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권리금은 지역,상가의 종류,업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권리금 가액이 천차만별로 정해진다

고 한다면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는 발생요인 또는 결정요인보다는 형성요인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물

론 과도한 권리금이 생성되어지는 의미일 때는 발생요인 또는 발생원인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하였다.선행연구

를 참조하거나 인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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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권리금 거래에 있어서의 시장이해관계를 위한 조작적 정의를 설

정 하고, 금전적 이득이 과도한 권리금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또한 권리금이 생성·이전·확대·축소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이해

관계자들에 따라 권리금이 어떻게 거래되고, 어떠한 영향을 상호간에 주

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는 상가임대차계

약의 주요 내용에 근거하여 권리금을 재해석하여 봄으로써 권리금 이해관

계에 따라 과도한 권리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즉 권리금의 당

사자 및 이해관계자들, 권리금의 종류에 따른 금전적 이득의 가능성, 선행

연구와 판례를 통한 권리금의 성격 및 발생요건들에 대하여 문헌적 연구

를 하였다. 이러한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한 다음 임차인

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정보를 토대로 통계적 검증분석

을 하였다. 

  통계적 검증은 이해관계자들이 금전적 이득을 추구 하는 과정에서 권리

금이 발생한다면 일반적인 거래에서의 권리금은 통상적인 권리금9)과 과

도한 권리금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보증금과 권리금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과도한 권리금이 발생한다

고 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과도한 권리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

되면 과도한 권리금이 발생하기 전의 권리금과 과도한 권리금이 발생하고 

난 후의 추가된 권리금을 보정된 권리금으로 합산 분석하여 독립변수들의 

결정요인 분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과도한 권

리금으로 생성된 추가 이득이 권리금 형성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

고자 하는 것으로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하고자 한다. 또한 권리금이 이해

관계자들의 금전적 이득에 의하여 과도한 권리금으로 확대되어진다고 한

다면, 과도한 권리금은 통상적인 권리금에 추가된 권리금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금과 비교되는 권리금의 크기가 클수록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지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9)통상적인 권리금이라 하여 모든 권리금을 합리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본 본문에서 사용하는 통상적

인 권리금이라 함은 신임차인이 심리적 또는 경제적 저항감(거부감)없이 지불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권리금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권리금이 작아도 수용할 수 없다면 과도한 권리금이 될 것이며,권리금이 높다 하여도

임차인이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권리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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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체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1절에서는 권리금의 발생요인 및 그 유

형에 관한 일반적 고찰로서 판례를 중심으로 권리금의 특성을 검토하였

다. 제2절은 권리금에 대한 해석과 결정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법적·

경제적으로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지 정리하였다. 제3절에서는 본연구와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발생원인에 대한 문헌적·실증적 분석을 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권리금의 당사자들 간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들이 형성되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였다. 

1절에서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상가임대차 시장관계에 따라 

권리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해관계에 대한 조작적 정

의를 하였다. 제2절에서는 권리금 거래 및 이동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금전적 이득이 권리금 발생원인으로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제3절에서

는 권리금이 생성·이전·확대·축소되는 과정을 이해관계자들의 선택과정을 

통해서 검토하였다. 제4절에서는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라 현임차인이 신임

차인으로부터 받는 지역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이해관계에 따

라 금전적 이득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검토하고, 임대인

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작성할 시 상호간에 합의한 주요 계약 내

용을 통하여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이 차지할 수 있는 위상을 정리하

였다. 제5절에서는 시장이해관계에 기초한 권리금 재해석의 주요내용으로 

문헌적 연구에 대한 소결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설정한 가설들에 대

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1절에서는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설정한 연구가설

과 연구모형을 기술하였고, 2절에서는 기초변수들에 대한 구성과 연구방

법을 기술하였다. 제3절에서는 변수의 분포 및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는 선정된 기초변수들이 다중회귀분석의 전제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파악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제4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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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전적 이득이 권리금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보증금과 비교한 권리금

의 상대적 크기로 권리금을 과도한 권리금이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실증

분석 하고자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또한 과도한 권리금이 임

대료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이해관계자들의 금전적 이득이 과

도한 권리금의 형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제5절에서는 실증분석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소결을 정리

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인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 및 본 연구

의 한계점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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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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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제 1 절  상가권리금의 발생원인 및 유형

1. 권리금의 주요 발생원인

  1) 전통적인 권리금의 발생원인

  권리금이라는 금전적 거래는 주로 점포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현재의 

임차인(이하 현임차인)과 점포사업을 새로이 시작하고자 하는 신규의 임

차인(이하 신임차인)간에 음성적으로 주고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거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실제적 자료를 찾는 것은 어렵

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가권리금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권리금의 수수가 발

생한 시점을 일제강점기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조선고등법원에서는 권리금

에 관련된 판례가 없다고 한다. 해방 이후 재산권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귀

속재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며 사용하던 자가 그 사용권을 양도할 때, 그리

고 국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가 그 사용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

로서 권리금 명목으로 다액의 금전을 수수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한

다.10) 한국전쟁 이후 부동산의 대량 멸실 및 도시인구 급증으로 상가 등

이 매우 귀해져서 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일반화된 것으

로 보인다.11) 그러다가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수

립된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산업화정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도시화

가 빠르게 추진되었고 도시지역 내에서의 입지가 좋은 상가들에 대한 수

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권리금의 수수관행이 더욱 확산되어

왔을 것이라고 추측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곽윤직,『채권각론(신정판)』,서울 :박영사,1995.pp.388~389

11)허강무,「상가권리금의 영업손실보상 개선방안」,『토지보상법연구』 ,Vol.11,2011,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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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권 양도

  무주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 행위를 하던 자가 제3자에게 사용·수

익을 넘겨주면서 일정한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권리금이라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불명확하므로 권원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

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현재의 전대차·임차권의 양도와는 구

별되는 의미이다. 즉 지금의 전대차·임차권을 양도하면서 받는 권리금과는 

그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2)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산업화로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상업지역의 장소적 가치가 달라져서 상

가들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특정지역은 임차를 하고자 하

는 점포사업자들의 경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임대차 가격 외에 비정상적

으로 당사자들 간에 비공개적으로 거래되는 프리미엄을 권리금이라 하는 

것이다. 

〔표 2-1〕전통적인 권리금의 발생원인

원인 내용

사용권 양도 사용권을 이전함에 따라 수수하는 일정금액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도시의 발전에 따른 상가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상가수급 불

균형에 의한 프리미엄

 

  2) 판례에 근거한 권리금 발생원인

  현재는 권리금 수수관행이 거의 모든 상가임대차에서 발생하고 있으므

로 권리금 발생원인을 판례에 근거하여 정리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

다.12) 따라서 권리금 발생원인을 판례에 근거하여 정리한다면 첫째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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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 요인, 둘째는 무형적 요인, 셋째는 기간의 이용 대가로 정리할 수 있

다.

  (1) 유형적 요인

  유형적 요인으로서의 발생원인은 임차 대상이 되는 상가에서 점포사업

을 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 공간에 설치된 시설 인테리어, 

비품 등의 점포사업에 필요한 영업시설 일체 또는 일부에 대해서 권리금 

형성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비용은 임차인의 입장에

서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해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설치는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며, 건물과는 독립된 물건이므로 임대인

이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13) 

  (2) 무형적 요인

  무형적 요인은 임차인에 해당하는 요인과 임대인에 해당 요인으로 다시 

재분류할 수 있다. 임차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점포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확보한 거래처, 신용, 그리고 영업상의 노하우 

등이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점포위치에 의한 장

소적 우월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장소적 우월성은 임차인의 선택에 의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형성된 것

이다. 

  (3) 기간의 이용대가

  상가임대차를 맺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특정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잔존하는 기간 혹은 신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전임

차인의 점포사업을 양수하면서 특정 기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점포 사업 

수익을 짧은 시간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간의 이용 대가가 권

리금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이다.

12)대판 2002.7.26.2002다25013;동 2011.11.12.,2001다20394,20400

13)대판 1980.10.14.80다185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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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판례에 의한 권리금의 발생원인

원인 내용

유형적 요인 영업시설, 비품

무형적 요인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의 이점

기간의 이용 대가 일정 기간 점포 사용에 대한 이용 대가

2. 권리금의 유형

  권리금의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으며, 관행적으로 발생하

는 권리금은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하여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인들이 혼합된 성격에서 복합적 권리금이 지불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권리금 발생원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권리금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 권리금

  점포가 위치한 장소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상업지역 내의 희소성에 

의한 장소적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형의 사업적 가치로서 가지는 

권리금으로 실무에서는 바닥 권리금이란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 권

리금은 임대인이 가지는 이익으로14)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15)

  2) 시설 권리금

  임차인이 자신이 설치한 영업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수

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시설을 설치한 후에 임

14)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고,권리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역 권리금을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수취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논의의 문제가 될 것

이다.

15)배병일,「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금」,『민사법학』 Vol.26,2005,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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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설권리금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며 통상적으로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3년이면 시설물

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시설물을 통하여 충분한 사

용수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다.16)

  3) 영업 권리금

  영업 권리금은 영업상의 노하우, 거래처 확보, 고객들의 신뢰 등에 대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양도 이후 일정기간 발생할 수 있는 순 이익금의 

합계를 양도인이 점포의 영업을 포기함으로써 그 대가로 양수인에게 받는 

금액이다. 보통 1년 정도의 순수익의 합계를 감안하여 평가하나, 기간에 

대하여 정해진 것은 없다. 점포를 양도하는 사람은 점포사업을 중지함으

로써 계속적인 영업수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즉 양도인이 잔존하여 있는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권리금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

다. 1년이란 기준이 관행적으로 인정받게 된 배경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의 제9조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

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지 않았을까 추측하여 볼 

뿐이다. 이러한 기간도 지역의 상권 규모의 편차에 따라 가변적인 특성을 

갖는다.17)

  4) 기타 권리금

  임차인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를 할 수 있다는 조건에 대한 대가

로 지급하는 권리금으로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임대

차를 존속하는 임차권의 보장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권

리금을 임차권 보장권리금이라 한다. 

 정부의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지역의 독점적 사업권을 갖는 대리점 권

16)경국현,『상업용 부동산 투자론』,서울 :한올출판사,2011.p.117

17)상게서,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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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을 그대로 승계할 때에 양수인이 지불하는 권리금을 허가 권리금이

라 한다. 예들 들어 편의점이라는 점포 사업에서 수익의 중요 요소를 차지

하는 담배권 같은 경우는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담배소매에 대한 기준과 

절차과정을 걸쳐야 하기 때문에 담배소매에 대한 권리금이 붙어있는 경우

가 일반적이다.

제 2 절  권리금의 성격과 위상

1. 권리금의 성격

  1) 권리금계약의 효과

  권리금계약의 효과는 상가임대차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권리금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며 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별개의 계약으로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 양도계약에 부종하는 계약18)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가임대차계

약과는 다른 별도의 무명 계약이다. 권리금이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비교

하여 검토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보증금보다 고액인 경우가 많을 뿐만 아

니라 임대차 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권리금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

렇다면 과도한 권리금은 법적인 효력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점포의 권리금이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이에 

관여하지 아니함이 관행19)이라는 것이 판례에 의한 해석이라면 권리금계

약의 당사자는 권리금을 수령하는 현임차인과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임차

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권리금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계

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와 민법 제104조

의 폭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20) 그렇지

18)이은영,전게서,p.469

19)대법원 1993.1.15.선고91도3307판결

20)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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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부당한 고액이라면 민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일부 무효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21) 따라서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현임차인은 권리금을 

신임차인에게서 받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에 권리금

계약을 신임차인과 맺어야 유효하게 권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2) 권리금 반환문제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다. 판례에 의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22)고 한다.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

하기 전에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여 점포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하거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 인하여 임

차인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하지 못하였을 경우가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간혹 임대인이 임

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기재를 하였

다고 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

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현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신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동의한다는 것이다. 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

인의 점포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하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함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방해하

는 경우가 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문구를 기재

한 것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23)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

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

잃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1)김영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재판자료』 32,1986,p.338

22)대법원 2000.9.22.선고2000다26326판결

23)대법원 2000.4.11.선고2000다4517,452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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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나누어야 할 것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

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

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 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

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 한다24)는 것이다. 결국 현임차인은 

당초의 상가임대차계약에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또는 임대인의 동의

를 받아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방법으로 그 재산적 가치를 신임차

인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 할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하는 것이다.25)

  즉 임차인과 임대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반환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권리금을 수수한 임대

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반환이 될 수 있으

나 이때에도 권리금의 성격과 종류, 기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3) 임대인·전대인의 입장에서 본 권리금

  (1) 임대인이 수령한 권리금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수령하는 권리금의 성격은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

상의 이점인 지역 권리금의 성격을 갖게 된다. 임대인이 특정 점포 사업을 

위하여 영업시설 비품 투자를 하거나 매출의 증대를 위하여 거래처 개발, 

영업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술

한 판례들에 따라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

차권 보장의 약정 하에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

차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24)대법원 2002.7.26.선고20002다25013판결

25)대법원 2001.4.10.선고2000다5905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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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은 권리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간혹 신규 분양 상가에 있어서 건물의 준공 전에 개발업자와 임차인간

의 선임대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향후 수분양자가 준

공 후 등기 당사자가 되어 임대인의 입장에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판례에 따르면26) 개발업자

와 임차인들 사이에 수수된 권리금에 대하여 당연히 임대인에게 그 효력

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 임

대인이 이를 반환키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대인에

게 권리금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상가점포의 임대분양

을 대행하는 자가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한 경

우 그 권리금은 점포의 사용·수익 자체의 대가와는 별도로 점포가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

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래 임대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대보증금과는 별

개의 것으로서 임대분양 대행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지 임대인에게 귀

속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분양 대행자가 위와 같은 

권리금을 받았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27)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

은 권리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없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때이다. 임대차계

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기간 중에 임

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권리금에 대하여 임차인은 주장할 수 없을 것이

다. 이는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에 부종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판례에 

근거하여 보면 임대인은 수령한 권리금을 경과된 기간과 잔존기간으로 나

누어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금액만 반환의무를 부담하면 될 것이다. 

26)대법원 1989.2.28.선고87다카823,87다카824판결

27)서울지법 1999.2.19.선고 98고합951,1080,112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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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대인이 수령한 권리금

  전대인이 수령하는 권리금의 성격은 점포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비품 및 

인테리어 등에 대한 시설 권리금과 안정적인 점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

록 지역에서 사업기반을 구축하여 놓은 영업에 대한 권리금의 형태를 가

지게 된다. 

  권리금은 보증금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설사 임대차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

포를 요구 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기재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28) 이는 전차인과 전대인 간의 다툼의 문제

인 것이다. 또한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에는 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사

자인 임차인의 입장이므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주장할 수 없는 것

이다. 그래서 임차인은 지불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전대차를 통하

여 전대인의 입장에서 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마찬가

지로 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원칙적으로 권리

금 반환을 주장할 수 없다. 단지 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해지 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손실된 부분을 안분하여 반환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임대하는 계약으

로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29)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전차인은 권리

금에 대하여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8)대법원 1994.9.9.선고 94다28598판결

29)민법 629조(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제한)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

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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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금의 위상

1) 임대차계약에 부종하는 계약

  권리금에 대한 법적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지속적인 논의 중에 있으므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임대차계약 작성 

시 그 이해관계자들30) 간에 있어서 관행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고 안하기

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작성 시점에 신임차인이 지불

하는 금전은 보증금, 월임대료, 권리금이다.31) 보증금이라 함은 부동산 특

히 건물을 임대차 하는 경우에 임대차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인의 모든 채

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일정의 

금액을 의미한다.32) 권리금은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임대차계

약에 부종하는 계약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소멸하는 것이다. 따라

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차 보증금은 지불한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만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대차계약에 부종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2) 재산권으로서의 관습법상의 위치

  (1) 관습법의 근거

  관련 법률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용어나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나 세법

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33) 권리금에 대한 과세 근거를 확보하

30)권리금 이해관계자들은 권리금계약 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 당사자들과 일치하는 경우보다는 일치하지 않는 경

우가 더 많다.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지만 권리금계약 당사자는 ①현임차인과 신임차인

②임대인과 신임차인 ③임대인+현임차인과 신임차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가장 일반적인 권리금계약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임차인들 간에 주고받는 권리금 형태로서 ①현임차인과 신임차인간의 권리금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권리금계약을 중간에서 알선하는 중개업자 또는 창업컨설팅업체들은 권리금을 생성 및 거래유통 시

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권리금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다.

31)시설투자비,프랜차이즈 가맹비,초기 물품구입비,마케팅 및 홍보비용은 사업투자비용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보증금과 월임대료,그리고 권리금은 임대인,전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전이라 사업비용과는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32)어인의,「보증금과 권리금에 관한 고찰」,『법학논집』 Vol.10,1995,p.142

33)배병일,「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관습법의 변경과 권리금의 법적성질 및 반환」,『외법논집』,제36권

제1호,2012,p.181“현생 소득세법에서는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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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권리금을 관습법으로 보는 견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임대차 당사자34) 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따라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외의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한 판례35)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리금을 관습법으로 보고 권리금

을 살아있는 법으로서 해석하고, 최근에는 권리금 수수는 관행단계를 넘

어 민법 제106조36)의 사실인 관습 단계를 벗어나 민법 제1조37)의 관습

법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다.38) 그러므로 권리금은 실정법상의 권

리이며 구체적으로는 사권이며 또한 재산권이라고 한다. 다만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와 동일한 평면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권리인 것이다.39)

 

  (2) 재산권의 근거

  권리금 자체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40)라는 판례가 권리금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임차권은 소유권의 내용 중 처분권을 

제외한 사용·수익을 그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특히 부동산 임차권은 인

간다운 생활을 위한 거주, 직업(생계), 가족관계, 교육, 지역사회의 터전인 

주거 및 영업의 기초가 되는 권리인 것이다.41) 최근의 사회 경제적인 변

화에 따라 재산권의 범위를 사적인 유용성과 임의적인 처분권능이 인정되

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 또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된 모든 

법(시행 2012.1.11.법률 제11146호)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 포함)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이라 하고 있다.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11.12.8.대

통령령 제23356호)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

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

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고(제41조 제3항),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

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을 말한다(제

41조 제4항)고하여 권리금을 규정하고 있다.”

34)여기서의 당사자는 판례의 내용을 보았을 때 임대인과 현임차인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

리금을 받았을 경우의 그 반환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임대인이 받은 권리금은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판시

한 판례이다.

35)대판 2000.9.22.,2000다26326

36)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37)민법 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8)배병일,전게논문,2005,p.144

39)이동률,「권리금에 관한 연구」,『중앙법학』 제12집 제4호,2010,p.40

40)대판 2002.7.26.,2002다25013;동 2011.11.12.,2001다20394,20400

41)허강무,전게논문,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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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적인 법익 등으로 해석하여 재산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의 권리와 

공법상의 권리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42)

  (3) 법적 이익으로서의 권리금

  권리금은 전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장소적 이익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대

가를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은혜적인 것으로 임대차계

약이 종료될 때에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성질이라고43) 하였

으나 권리금이 복합적 요소로 구성된 것이므로 장소적 이익의 대가인 지

역 권리금은 임대인이 누리는 것이고, 시설투자, 고객 및 명성에 대한 대

가인 시설권리금과 영업 권리금은 임차인 또는 전차인, 임차권의 양수인

이 누리는 이익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이익을 권리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만 은혜적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법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44) 이라

고 한다. 권리금은 지역적 이익, 시설적 이익, 영업적 이익 등으로 명확하

게 구분하여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

다. 권리금 자체를 분석하여 지역적 이익은 당연히 건물주나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고 이는 임차인 또는 세입자에게 반환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권리금 중 임차인 또는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축적한 영업적 이익과 시

설적 이익은 건물주나 임대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임차인이나 세입자에

게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45) 장소적 이익도 외부적 환경뿐만 아니라 임차

42)헌재 1997.11.27.,97헌마10결정 참조.

권리금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으로서 관습법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권리금 수수

형태가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 될 때 거래의 관행이 되고 이러한 관행은 민법 제

106조 ‘사실인 관습’에 해당하게 될 여지가 있게 된다는 데서 찾을 수 있지만,“관행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

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그것이 비록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7.24.선고2001

다48781전원합의체 판결)”고 한다.그렇다고 한다면 권리금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사실인 관

습’에서 벗어나므로 관습법의 대상에서 제외 될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권리금 자체가 상가임대차 시장 전반에

는 존재하지만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거래하는 개별 상가들은 권리금의 존재가 가변적이다.즉 임대차는 시장의

경기변동에 따라 권리금이 존재하던 상가들이 권리금이 없어지기도 하고,권리금이 형성되지 않던 상가들이 권

리금이 형성되기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습법의 대상으로 권리금을 적용하는 해석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헌

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

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인 바.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1996.8.29.95헌바36결정;헌재 1997.11.27.97헌바10결정)”라고 한다.

그렇다면 권리금 수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 발생원인이 권리금 이해 관계자들의 단순한 이익이나 금

전 획득에 관한 기회로서 이용되어진다면 재산권으로 해석하는 것도 다소 우려가 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43)서울지법 북부지원 1985.9.26.,85가단787:서울고법 1974.3.8.,72나2048

44)배병일,전게논문,2005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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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는 임차인이 속한 상가 건물의 모든 상인들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인 만큼 임차인이 그 이익을 누려야 한다46)고도 하지만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법적 이익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권리금의 발생원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선행연구

  1) 권리금의 발생원인에 관한 선행연구

  (1) 무형적 요인

  판례에서 언급하는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의 이점 등을 

무형적 발생원인으로 보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다. 어인의(1995)는 보증금과 권리금에 관한 고찰에 대한 문헌

적 연구에서 권리금은 점포 또는 영업용 건물에 있어서 영업 그 자체 또

는 영업상의 이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로서 ‘영업 그 자체’라 함은 

영업상의 지명도라든가 영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

을 말하고 ‘영업상의 이익의 대가’라는 것은 점포나 영업용 건물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무형의 경제적 가치의 대가를 의미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2) 유형적 요인

  판례에서 언급하는 영업시설, 비품 등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차인

이 임차권을 양도하여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권리

금을 회수하는 모든 것을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같은 관점을 취하고 

있다. 다만 어인의(1995)의 연구에서 임차권 양도의 대가로서 임차권을 

양도하여 시설물에 지출한 금전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권리금을 수수하는 

45)배병일,전게논문,2012,p.192

46)최현태,「상가건물임대차상 권리금계약의 통제」,『한양법학』 제23권 제4집,2012,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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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주된 내용은 유형적 요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으므로 별도의 요인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수급 불균형

  현재와 미래시점에서의 동선·교통·접근성·가시성 등이 우수한 입지를 갖

춘 상가가 부족하다는 전제 아래 임대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권리금이 발생한다는 관점이다. 배병일(2005)는 공급자인 임대인

이나 임차인은 수요자인 임차인이나 전차인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질 

것이고,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임차 보증금 이외의 금원을 주고서라

도 입점을 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47)

  (4) 지급된 권리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이미 전임차인이나 임대인에

게 권리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권리금을 후임 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하여 본

인이 지불한 권리금을 보상 받고자 하는 것으로 배병일(2005)는 임차인

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 전대차를 통하여 자기가 임대인에

게 지급한 권리금 중 일부를 회수48)하고자 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임윤수·권영수(2006)은 전 임차인에게 이미 지급된 권리금이 있었다는 사

실 관계 자체가 권리금의 수수요인으로 되는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권리

금 발생원인으로 보고 있다.49) 

  (5) 법률 또는 행정기관의 허가요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해당하는 상가들의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임차

료 인상 폭을 제한받으므로 그에 대한 편법으로 권리금이 발생한다고 보

는 관점이다. 배병일(2005)는 임차료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47)수급불균형의 상황에서 권리금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premium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임차인

은 장기 임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장기계약을 보장함에 따라 고정 임대료를 높게 책

정함으로써 그 premium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며 장기 임대차 기간이 보장됨에 따라 임차인은 잔

여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전대인의 입장에서 premium에 따른 이익을 전차인에게서 수취가 가능할 것이다.

48)전차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득이 없을 때에는 이러한 발생원인이 나타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9)권리금의 유형인 지역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기타권리금의 의미로 보았을 때 권리금의 본연적 성질과

는 다소 동떨어진 권리금 발생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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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차료에 관한 편법적 인상 방법의 하나로 권리금을 신설하거나 인상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각종 규제를 신설하거나 인가요건을 강화하

는 경우에 기존 영업소들이 상대적 반사이익을 가지게 됨으로 필연적으로 

권리금이 발생한다고 한다. 임윤수·권영수(2006)는 신축 또는 개발이 제

한되면서 희귀성 요인 때문에 권리금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으로 각종 규

제나 인·허가 요인에 의하여 특정 상가들이 다른 상가들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우월한 사업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이 권리금 발생원인이 되는 것

이다.  

  (6) 임대인·임차인 선호

  권리금계약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 형태로 진행하며 

권리금에 대한 자료를 대개의 경우는 무자료로 진행하므로 권리금을 수수

하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권

리금은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반환하는 금전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납

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권리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배병일(2005)

은 권리금은 소득세를 탈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원인이 되는 것이라 

한다. 

  (7) 투기적 요인

  임윤수·권영수(2006)는 신도시개발지, 신축상가, 아파트, 공공건물의 신

축 예정지 등에서의 상가권리금이 투기성 요인 때문에 권리금이 발생한다

고 하고, 허강무(2011)은 상가 분양 시 부동산 중개인 또는 상가개발업자

가 임대인과 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가에 대한 권리를 선점 한 후 이를 

실수요자인 상인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상인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여 권

리금을 상승시키고, 이는 고스란히 부동산 중개인 또는 상가개발업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권리금은 ‘바닥권리금’으로 작용한다고 한다.50) 

50)허강무,전게논문,p.169“부동산 중개인 또는 상가개발업자가 임대인과 가계약을 통하여 상가에 대한 권리를

선점 한 후 이를 실수요자인 상인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상인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여 권리금을 상승시키고,

이를 부동산 중개인 또는 상가개발업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권리금은 이후 소위 ‘바닥 권

리금’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여 투기적 요인으로 바닥 권리금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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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투기적 요인은 시장 상황과 좋지 않을 때에도 발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 될 수도 있지만 투기적 요인은 입지가 아주 우수한 지역의 1

층의 주요상가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브랜드 마케팅을 통하여 사업

수익을 창출하는 프랜차이즈 업종들은 1층을 주로 선호할 뿐만 아니라 영

업권 보호차원에서 지역에 독점 점포로 개설되기 때문이다.51)

분양이 아닌 쇼핑몰이나 특정 테마 상가와 같은 임대분양 상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임대인과 가계

약을 통하여 바닥권리금을 중개인이나 상가개발업자가 가지고 가는 것도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현금

이득이 없으므로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바닥권리금 작업을 통해서 중개인이나 상가개발업자가 가지고 가기 위

해서는 임대인을 속이고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다.더군다나 등기분양을 하는 일반 상가 분양현장에서는

더 더욱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간혹 분양영업사원이 임대영업을 하면서 선임대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간

혹 바닥 권리금 명목으로 권리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선임대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

여 수분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권리금을 요구한다 하여도 수분양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게 되

므로 투기적 요인이라고 보는 관점보다는 금전적 이득이 목적이 될 것이다.이러한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모습이며,바닥권리금을 임차인에게서 받고 임대인과 분양영업사원이 합의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경

우이다.

51)투기적 요인이 권리금 발생원인이라는 관점에서는 입지가 아주 우수한 상가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므로 경기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특히 코너상가,주출입구상가들이 그 대상이

되며,입지가 좋은 지역은 1층 전면부 상가 전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투기적 요인은 이해관계

자인 부동산 중개업자,창업컨설팅업체,분양 영업사원들이 권리금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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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주요 선행논문의 권리금 발생원인

연구자 내용

어인의(1995)

(보증금과 권리금에 관한 고찰)

- 무형의 경제적 가치의 대가

- 임차권 양도의 대가

배병일 (2005)

(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금)

- 임대건물의 수급불균형

- 세금탈루 및 임대인의 선호

- 법령상 임차료의 제한

- 행정기관의 허가요건의 억제

- 권리금의 지급

임윤수·권영수 (2006)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 유형적 요인

- 무형적 요인

- 투기성 요인

- 지급된 권리금에 의한 요인

- 법률 또는 정책적 요인

허강무 (2011)

(상가권리금의 영업손실보상 개선방안)

- 무형적 요인

- 유형적 요인

- 투기적 요인

  2) 권리금 분쟁 해결에 관한 선행연구

  권리금이 임대인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금 반환의 문제

를 임대인에게 주장하는 것은 보호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입법적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진

행이 되었으며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권리금의 반환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

서 최소한의 법 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 연구가 있으며, 둘째는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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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재·개정의 필요

성을 제안한 연구이며, 셋째는 지불한 권리금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권리

금 보장보험의 필요성을 제안한 연구이다. 

  권리금을 법의 테두리에서 권리금의 구체적인 반환범위를 정하고자 하

는 연구로 임윤수·권영수(2006)는 권리금의 성질에 반환청구를 인정함이 

옳으나 투기적 요인에 의한 권리금의 반환은 반사회적인 것으로 보아 무

효로 함이 타당하고 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최소한의 입법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권영수(2010)는 추가적으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권리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문제점을 실증분석하여 권리금에 대한 법·제도적 

보안 장치로서 ‘권리금보장보험’의 도입을 통하여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동률(2010)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상거

래 관행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가 너무 미흡하므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장에 관한 방안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정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권오승(2011)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방치하고 있는 권리금에 관한 사회적 문제는 임

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거

대한 권리금을 투자하면서 상가건물을 임차한 상인이 그 투자금액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며, 좀 더 안정적으로 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권리금의 

통제와 회수관계에 관한 구체적 대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

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입법적 제안을 8가지로 하였다. 

원상철(2011)은 권리금이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분쟁

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것은 법적·제도적 보완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

았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영세 상가건물임차인을 위한 진정

한 입법으로 개정되기 위한 방향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들을 

타당하고 적절하게 점진적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최현태

(2012)는 권리금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지만 현행법상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으므로 권리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

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리 권리금 상한선을 제한, 권리금회수에 

관한 보장보험제도 등 법률적 통제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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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제언을 하였다. 김지혜(2012)는 현실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가

장 애매하고 중요한 문제가 권리금 수수의 인정여부 및 반환문제로 보고

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갱신기간의 연장과 차임통

제의 확대, 권리금의 정의와 유형규정의 신설, 권리금 반환범위에 관한 시

행령제정, 악의적인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반환청구권 인정, 영세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제도, 정보제공의무 규정과 같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제·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김영두외 4인(2013)는 권리금 보호의 문

제는 권리금 자체의 보호보다는 영업의 보호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

직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영업보상과 임차권 양도가 가능한 규

정의 신설과, 영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영업양도계약이 

합리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나 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허강무외 4인(2013)은 관행상 

권리금이 존재하는 이상 손실보상의 본래 취지인 공평부담과 사유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정책적·입법적 

문제로서 이에 대한 국회와 행정부의 해결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

리나라 보상 기준이 사실상 공익이라는 관점으로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보

상기준이 정립이 된 것은 아닌지 반추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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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주요 선행논문의 권리금 분쟁해결방안

연구방향 연구자 내용

법규정

의 

필요성

제시

임윤수·권영수(2006)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 권리금의 반환청구를 인정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입법

화 필요성 제시

김영두(2013)

(권리금의 이론과 실제, 

제2편)

-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제시

- 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규정의 필요성 제시

허강무(2013)

(권리금의 이론과 실제, 

제4편)

- 정책적·입법적 문제로서 국회와 행정부의 해결 의지의 

중요성을 제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재·개정을 

제시

이동률(2010)

(권리금에 관한 연구)

-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제안

권오승(2011)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8가지의 입법적 제

안

원상철(2011)

(상가권리금보호를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 검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타당하고 적절하게 

점진적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

김지혜(2012)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문제에 관한 

연구)

-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재·개정의 필요성을 주장

권리금 

보장 

보험 

필요성

을 제시

권영수(2010)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분석에 관한 연구)

- ‘권리금 보장보험’의 도입을 제시

최현태(2012)

(상가건물임대차상 

권리금계약의 통제)

- 권리금 상한선을 제한하고, 권리금 회수에 관한 보장

보험제도 등 법률적 통제를 하는 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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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리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상가임대차계약 시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인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고자 하는 전임차인은 신임차인으로부터 권리

금을 받을 때 음성적인 거래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상가건물임대

차계약 당사자와 권리금 당사자는 일치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

서 권리금의 법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권리금의 결정요인에 

대한 개별 상가들의 권리금에 대한 기본 데이터들을 이해관계자들이 공개

되어지는 것을 꺼리고, 연구를 위한 다량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

워 실증분석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권리

금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권리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며, 상가

의 종류, 지역에 따라 권리금 결정요인들에 대한 분석도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것

도 쉽지는 않다.

  그러한 어려운 실증분석 연구 과정에서 김철호·정승영(2010)은 단지내 

상가를 중심으로 하여 상가권리금과 상가 임대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하고자 하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개별 상가권리금의 결정모형

을 제시하고자 다변량 통계분석법 중의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상가권리

금 결정의 이론모형을     52)이란 수식으로 정리하였다. 

  모형변수로서 경제적 특성의 요인으로 상가 월임대료, 상가 보증금, 지

가를 선택하였고, 물리적 특성의 요인으로 도로의 수, 접촉하고 있는 도로

의 폭, 중심지와의 이격거리, 상가건물과 가장 가까운 역까지의 이격 거리

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는 연속형 자료이며, 이산형 변수 자

료로 상가업종, 지역, 상점종류, 상점의 수직적 위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구조방정식을 통한 경로분석에는 물리적 특성요인으로부터 상가권리

금에 대한 효과를 경제적 특성요인을 경유하는 간접효과와 경제적 특성요

인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가

52)GW는 j에서 i기간 동안에 상가 3.3제곱미터 당 상가권리금이고 E는 상가의 경제적 특징요인,F는 상가의 물리

적 특징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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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는 보증금, 월임대료, 지가, 중심지와의 

거리, 층이 유효한 변수임을 증명하였고, 상가권리금, 상가보증금, 상가임

대료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상가권리금은 상가

임대료의 직접적 효과와 보증금의 간접효과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였다. 

  김학환·정승영(2010)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권리금 결정요인

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변

량 통계분석법 중의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상가권리금의 결정모형를 공간적 속성과 비공간적 속성으로 나누어 이

론모형을    공간적속성 비공간적속성의 수식으로 정리하였다. 

모형의 변수로서 공간적 속성을 대리하는 변수로는 상가면적, 수직층, 지

역을 선정하였고, 비공간적 속성을 대리하는 변수로는 상가월임대료, 상가

보증금을 선택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상가권리금과 

보증금이 높은 정(+)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변수들은 유의하

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김형주(2011)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상가권리금에 대한 실증자료

를 통한 결정요인 규명과 도출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강남구와 마포구

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재정비사업 간 분쟁사례가 빈번하였던 음식점 및 

주점업을 대상으로 상가권리금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입점 층, 면적, 건

물 총층수, 월매출액, 시설·인테리어비용, 영업기간, 주류 판매가 결정요인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하였고, 전 지역 혹은 개별지역에서 공통적

으로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월매출액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월매출액을 근거하여 상가권리금 손실보상 모형을 제시하였고, 영업기간

과 시설·인테리어비용을 고려하여 상가권리금 감가상각모형을 제시하고, 

바닥권리금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정욱·이세환(2012)은 권리금 행사라는 경제적 행위에 대한 법경제학

적 접근 방법으로 권리금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적

용하여 권리금의 결정 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권

리금 수준의 결정에 있어 제시된 설명변수 이외에 권리금 수준 결정은 거

래 당사자들 간의 기대효용이라는 부분의 확률성분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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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오차항의 분

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권리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월매출액의 수준인 것으로 제시되

었다. 이는 권리금의 수준이나 시설투자비의 수준보다는 현재 영업으로 

인해 기대되는 월매출액의 수준이 더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권리금의 

반대급부로 여겨지고 있는 상가건물의 시설이나 설비, 거래처·신용·영업상

의 노하우 등 영업상의 이익,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 등에 

의해 권리금이 수수되고 있으며, 권리금 수준을 상승시키는데 유의한 변

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월매출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따라서 시설이나 설비투자의 수준이 권리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로 인한 월매출액 상승분이 권리금에 반영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박준모(2013)는 상가의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기대이익과 관련하여 입지요소·영업요소·시설요

소를 검토하고 그가 용인할 수 있는 권리금의 액수를 검토하므로 상가의 

입지요소·영업요소·시설요소는 세입자의 기대수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

고, 세입자의 기대수익은 권리금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

였다. 즉 권리금을 결정하는 형성요인분석에서 계약면적, 지가수준,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영업요소, 시설요소들이 기대수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

고 있으며, 권리금의 결정요인분석에서는 세입자의 기대수익, 지가수준이 

권리금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권리금의 형성모형은 입지

요소, 영업요소, 시설요소 순의 정도로 기대수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

고, 기대수익은 권리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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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주요 선행논문의 권리금 결정요인

연구자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권리금 결정요인 

김철호·정승영

(2010)

- 표본시장조사(115개 상가)

- 다중회귀분석

- AMOS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 보증금, 월임대료, 지가, 중심지와의 거리

- 경제적 특성요인을 경유하는 직·간접효과

김학환·정승영

(2010)

- 표본시장조사(49개 상가)

- 다중회귀분석
- 보증금

김형주

(2011)

- 설문·현장조사(150개 상가)

- 다중회귀분석

- 입점층, 면적, 건물총층수, 월매출액, 시

설 인테리어비용, 영업기간, 주류판매

김정욱·이세환

(2012)

- 설문조사(4,000개 상가)

- 순서형 프로빗 모형
- 월 매출액수준, 허가권에 대한 댓가

박준모

(2013)

- 설문조사(162개 상가)

- 요인·상관·회귀분석

- 구조방정식을 통한 경로분석

- 지가, 계약면적,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영

업요소, 시설요소들이 기대수익에 영향

- 지가, 기대수익이 권리금에 영향

 3.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

 

  본 연구가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권리금에 대

한 해석의 관점을 권리금 당사자에서 권리금 이해관계자들로 확대한 것이

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로 권리금에 대한 해석의 관점은 임대

인과 현임차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현임차인의 

입장에서 권리금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하여 사회적 

약자이므로 지불한 권리금을 재산권으로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것과 관행

적으로 발생한 권리금이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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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권리금은 생성·유통·소멸하는 과정에서는 현재의 임차인과 임대인뿐만 

아니라 현재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을 맺는 신

규 임차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임차인과 신임차인은 상호간

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중개업자나 창업컨설팅업체(이하 중개업자) 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래 <그림 2-1>과 같이 권리금이 생

성·유통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권리금

계약 과정의 모습이다. 

<그림 2-1> 권리금계약 과정

 

  권리금에 대한 해석과정에서 권리금 이해관계자인 중개업자들을 포함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따라서 현임

차인과 신임차인은 상대방이 희망하는 권리금 가액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중개업자들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불

일치가 있으므로 비합리적인 권리금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비

합리적인 권리금이 생성되는 것은 현임차인이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거

나, 과도한 권리금일수록 중개업자들은 권리금 수수료를 많이 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53) 즉 현임차인과 중개업자들이 도모하는 금전적 이득이 

53)대부분의 창업컨설팅업체의 사업수익은 창업을 희망하는 의뢰인들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와 권리금 작업을 통

한 수익창출이다.상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자들도 상가임대차계약을 통한 상가임대차 수수료도 있지

마는 권리금 작업을 통한 수익창출에 있다.따라서 중개업자 및 창업컨설턴트들은 권리금작업에 더 집중하는 것

이다.특히 중개업자보다 수익구조가 취약한 창업컨설팅 업체는 더 더욱 권리금 작업에 집중한다.이러한 배경

의 근본적인 이유는 중개업자나 창업컨설팅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안정적인 고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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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차인으로부터 과도한 권리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

한 권리금이 생성·유통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권리금 거래의 이해관계에 따라 금전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 과

도한 권리금의 발생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지면 일정부분 회사에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익으로 하는 수수료 급여 체

계이며 언제든지 이직이나 실직이 가능한 불안정한 고용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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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장이해관계에 기초한 권리금 재해석

제 1 절  권리금 시장이해관계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권리금 이해 관계자들로 임대인·현임차인·신임차인·중개

업자로 정의 하였다. 보통 권리금 당사자들로 선행연구에서는 임대인·현임

차인·신임차인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권리금 당사자들보다 이해관

계자로 확대하여 중개업자(컨설팅업체 포함)을 포함하는 것이 권리금의 

생성·유통·종료되는 환경을 이해하는데 더 현실적이다. 권리금을 현임차인

과 신임차인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의 

대부분이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이라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에 의해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

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교환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

이다. 시장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수요와 공급이라고 한

다. 따라서 권리금 시장이라는 것은 권리금을 받는 현임차인이 매도자의 

역할로 공급의 측면에 있다고 한다면, 권리금을 지불하는 신임차인이 매

수자의 역할로서 수요의 측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개업자는 권리금을 

유통시키는 유통업자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권리금을 부동산학으

로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수급조절의 어려움, 시장의 국

지성, 시장의 불완전성, 법적제한이 많음,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거래의 은밀성이라는 6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54) 지금까지 권리

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을 위의 6가지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

음〔표 3-1〕과 같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54)안정근,『현대부동산학』,서울 :양현사,2009.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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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부동산시장과 권리금시장의 비교

항목 부동산 시장의 특성 권리금 시장의 특성

수급조절의 어려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려우므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발생

가격의 정확한 가치산정이 어려워 

‘가격의 왜곡’이 발생

시장의 국지성

같은 지역이라고 하여도 위치,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시장이 세분화됨으

로 인하여 ‘시장의 분화’가 발생

같은 지역·건물이라고 하여도 업종, 

규모, 인테리어, 입지, 층수 등에 따

라 권리금 가액에 차이가 발생

시장의 불완전성

위치고정성, 내구성, 고가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의 자유조절기능을 저하

시켜 시장을 불완전하게 전개

정보의 불일치로 인하여 시장의 자

유조절기능이 약함으로 시장을 불완

전하게 전개

법적 제한이 많음 공적·사적 제한이 있음 법적 제한은 없음

자금의 유용성

자금 융통이 원활해야 더 많은 공급

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

음

점포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금전적 

비용이 위험과 부담으로 다가와 

수요자들의 시장 참여를 저조하게 

함

거래의 은밀성
부동산 거래가 고도로 사적인 경향

을 가지고 있음

권리금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진행됨

으로 인하여 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권리금 시장이해관계성이라는 것을 정의하기에 앞서 관계가 가

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 관계라는 단어적 의미는 둘이상의 사

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하거나 

어떤 방면이나 영역에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관계성이라 

함은 이러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

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권리금 시장이해관계라 함은 권리금이 생성·이

전·확대·축소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계라고 정

의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금 거래와 관련된 시장이해관계에 따른 행동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해관계자들의 금전적 이득이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와 다르게 과도한 권리

금의 발생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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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것이다. 권리금 거래는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에 따라 선택되어

지는 것이다. 상가임대차계약을 통하여 권리금이 생성·이전·확대·축소되어 

가면서 금전적 이득을 도모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면, 이로 인하여 과

도한 권리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과도한 권리금이 존재하고 있

다면 지금까지의 권리금 해석과는 다른 해석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장이해관계에 기초한 권리금의 재해석에 따라 시장이해관계에서 

발생한 원인이 과도한 권리금의 발생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는 보증금과 

비교하여 상대적 크기로 과도한 권리금의 존재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권리금 시장이해관계에 따른 금전적 이득이 과도한 권리금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러한 것은 임차인을 홀드업(Hold-up)55) 상

황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권리금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3-1> 은 권

리금 시장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 권리금 시장의 관계도

  현임차인과 신임차인이 중개업자의 소개를 통하여 권리금 가액을 협상

하여 권리금계약을 합의한다. 합의를 한 현임차인은 임대인을 만나서 상

55)단어적으로는 “손들어”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경제학의 게임이론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특정한 관계를 형성하

여 투자할 경우에 그 투자로 인하여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을 뜻한다.본 논문에서는 임차인이 과도한 권리

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 과도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임대인과의 재계약 협상 시 임차인의 입지

가 약해진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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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대차계약을 더 진행 시킬 수 없음을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만약에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동의를 하여

주지 않으면, 앞서 합의한 권리금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현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내면 중개업자가 임대인과 신임차인간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중개한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신임차인은 권리금을 중개업자를 통

하여 현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중개업자는 권리금 수수료를 받는다. 

  이러한 권리금 시장관계를 통하여 현임차인과 신임차인 그리고 중개업

자가 권리금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권리금이 

지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 권리금을 현임차인

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권리금이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

제 2 절  금전적 이득56)으로 보는 권리금 발생원인

 1. 이동과정에 따른 금전적 이득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으며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고액

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상가 임차 목적이 점포사업을 통한 사업

수익보다는 권리금 수수를 통한 금전적 이득을 도모하는 점포사업자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상가의 현임차

인 입장에서는 점포사업의 손실이나 사업을 위한 초기투자비용을 권리금

으로 회수할 수 있으므로 권리금이 가지는 본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평가

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손실 보상차원에서 권리금을 

56)금전적 이득을 투기적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투기라는 단어적 정의는 ‘시세변

동을 예측하여 그 차익을 얻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투기라는 의미에는 자산을 현재

시점에 소비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그러나 권리금 이해관계자들은 시세변동을 예상하여 어떤 차익

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자산을 소비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투기적 요인과 금전적

이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부동산학이라는 관점에서 투기에 대한 정의는 취득,보유,양도의 과

정에서 보유라는 관점이 없이 취득과 양도를 통하여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시세차익을 위한 취득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투기적 요인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나 권리금 이해관계에서는 취

득의 과정 없이 권리금 거래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학에서 이야기 하는 투기의 관점과도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그렇다고 한다면 선행연구에서 권리금 발생원인으로 언급한 투기적 요인도 본 연구에서 주장하

고자 하는 금전적 이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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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수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지불하는 금전은 보증금, 권리

금, 그리고 월임대료이다. 권리금은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받는 경우도 있

지만 현임차인이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대인과 관계없이 임차인들 간의 관계에서 거의 모든 

권리금 수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증금과 월임대료이며, 보증금은 계약의 종료와 함께 임

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은 가변적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추계하는 것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

으나, 지역권리금은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이므로 타 권리금에 비하여 부

동산가치 평가방법57)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어진다.58) 

 권리금의 이동과정을 아래 <그림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2> 권리금의 이동과정

57)시장접근법,비용접근법,소득접근법을 이용하여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58)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하며 각각의 권리금 종류에 따른 가치 추계방법에 대하여는 후속연구를 기대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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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임차인의 경우는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

불하였을 경우에 권리금을 신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하지 못하는 경우 금전

적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물론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았

을 경우에도 현임차인은 관행적으로 신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현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 점포사업을 통하여 사업이익에

서 일정부분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을 것이지만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

이 신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의 상가임대차시장에서 발

생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금은 각각 지역·영업·시설권리금로 분류하여 임

차인들 간에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이란 명목으로 거래되는 것이

다. 현임차인들이 직접적으로 신임차인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임차

인을 대신하여 중개업자가 신임차인과 권리금 협상을 하는 것이다.59) 따

라서 과도한 권리금이 존재하고 있다면 과도한 권리금에는 통상적으로 인

정하여 줄 수 있는 권리금과 추가된 권리금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추가된 권리금이 바로 금전적 이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상가는 주로 가시성, 접근성이 다른 

층에 비하여 뛰어난 1층에서 형성되고 있다.60)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의 

현임차인의 권리금 수수행위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

한 것이 과도한 권리금 발생원인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가에 투자

하여 임대수익을 보고자 하는 상가투자자들이나 창업을 통하여 사업수익

을 보고자 하는 임차인들 모두 1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61) 

59)“중개업체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 영업사원을 채용해 상가 건물이나 점포의 소유권,임차권을 가진 이들

을 설득해 매물을 수집한 뒤 이를 팔아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그런데 이 업체들이 편법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피해자를 만드는 게 문제다.점포 임차권을 매매시키는 과정에서 장사가 잘 되는 입지에 위치한 점포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붙어 있는 권리금을 부풀리거나 혹은 줄여서,이 때 발생된 차익을 가져가는

식이다.”(문화일보 2012.05.03.www.munhwa.com)

60)“세입자끼리 거래하는 시장가격으로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금이 붙은 상가는 대부분 1층이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1층 세입자는 점포를 옮길 때 반드시 권리금을 받고 나오려 하기 때문에 중간에 공실이

발행할 위험이 거의 없다.”(김경,『품위 있는 노후 만들기』,서울 :원앤원북스,2006,p.258)

“역세권이나 대로변 사거리 모퉁이 등에 위치한 상가의 1층은 권리금이 많이 붙어 공실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전원·황민철·강상인·소지훈,『상가투자에 꼭 알아야 할 법률·세무 절대지식』,서울 :티알씨,2006,p37)

61)“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공급된 신규 LH상가를 조사·분석한 결과,지상 1층 점포 총 229개 중 226가 주인을

찾아 약 98.69%에 달하는 낙찰공급률을 기록했다(이하 모두 최초입찰 기준·특별공급 제외).지상 2층 점포는 총

49개가 입찰돼 100%의 낙찰공급률을 기록했고,지상 1층 물건이 2층에 비해 4.7배 정도 많이 공급된 것으로 조

사됐다.”(일간투데이,2013.8.19.www.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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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익과 비용 관점에서 금전적 이득

  권리금 당사자들에 대해서 판례에서는 점포의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것으로 임대인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함이 거래 관행62)이라고 하

므로 임대인을 권리금 당사자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그 권리금을 반환

할 의무를 부담한다63)고 명시하는 판례가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

대인을 권리금 당사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권

리금 당사자는 임대인, 현임차인, 신임차인64)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권리금 당사자보다 더 확대된 개념으로 권리금 이해관계

자들로서 앞서 언급한 임대인, 현임차인, 신임차인 이외에 중개업자를 포

함하고자 한다. 중개업자라 함은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

업자 및 창업컨설팅 업체를 지칭한다. 이 업체들은 권리금 가액에 대한 평

가를 하고 신임차인과 현임차인들이 권리금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실질적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권리금계약에 대하여 신임차인과 현임차

인의 합의를 중개업자들이 이끌어 내면 이들은 권리금 가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따라서 권리금이 크면 클수록 높은 권리금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수료에 대한 금전적 이득을 보고 권리금 

이해관계자들이 권리금 시장65)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권리금의 발

생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66) 즉 과도한 권리금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62)대판 1993.1.15.,91도3307

63)대법원 2009.9.22.,선고2000다26326판결

64)임차권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인은 현임차인이 되고,양수인은 새로운 점포사업자가 되므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이 임대인과 맺지 않았다는 것이지 실무에서는 현임차인과 신임차인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대부분의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보다는 현재의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권리금 당사자로는 임대인,현임차인,신임차인으로 해석하여도

될 것이다.

65)통상적으로 권리금 수수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첫째 권리금 가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책정한

다.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10%을 수수료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그 이상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

다.둘째 현임차인이 받고자 하는 권리금 가액을 정하여 현임차인과 부동산유통업자가 합의한 상태에서 신임차

인으로부터 합의한 권리금 가액보다 높은 권리금을 받는 경우 그 차액을 모두 수수료로 책정하는 것이다.이런

경우 신임차인은 현임차인과 부동산유통업자가 합의한 가액을 전혀 알 수가 없다.통상 ‘인정작업’이란 용어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다.또한 임차인이 점포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점포를 개설하여 상가임대

차계약 기간에 후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이 점포임차의 목적인 경우도 있다.이렇듯 권리금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행위 및 권리금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임차인들의 행위를 실무에서는 ‘권리금장사’라 한다.

66)‘중개업자들은 사업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것이 발생원인이라고 한다면 권리금이

없는 상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권리금이 없는 상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①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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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과 임차인의 금전적 이득에 따른 추가된 권리금으로 구분할 수 있

다면 추가된 권리금 수수료가 중개업자들에게는 금전적 이득이 되는 것이

다. 다음〔표 3-2〕는 이해관계자들의 수익과 비용 내역을 정리하여 보았

다. 

〔표 3-2〕권리금 이해관계자들의 수익과 비용 비교 1

수익명목 비용명목

임대인 지역권리금 없음

현임차인 신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 없음 또는 기 지급한 권리금

신임차인 없음 현임차인에게 지급할 권리금

중개업자 권리금 수수료 없음

  

  〔표 3-2〕를 보면 임대인이 받는 권리금은 지역권리금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비록 상가를 매입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있지만 

이는 권리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지역권리금이 있는 경우

도 극히 일부의 임대인에게만 발생하는 제한적인 것이므로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출한 것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현임차인의 

경우는 신임차인에게 받는 권리금은 수익이 될 것이며, 전 임차인에게 지

불한 권리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므로 비용은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신임차인의 경우는 현재 점포사업을 준비 중이므로 

지불한 권리금만 비용으로 있을 뿐 권리금 수익은 없다. 권리금 장사를 한 

중개업소나 창업컨설팅업체 등 중개업자들은 권리금에 대한 수익을 가져

가므로 직접적인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권리금의 주된 당사자가 현임차인과 신임차인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시

장 경기가 호황인 경우와 불황67)인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들 간에 주고받

계약이 종료한 상가 ②임대인이 전임대 및 전대차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 ③입지가 좋지 않은 상가 ④공실인

상가 ⑤임차인이 더 이상 점포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가’들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67)경기가 호황인 경우에는 점포 이전 및 신규로 점포를 구하고자 하는 점포사업자들의 창업이 많아지므로 신임

차인을 수요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요는 커질 것이고,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점포는 한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

를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경기가 호황인 경우 상가임대

차 시장에서 신임차인이 현임차인보다 많다는 의미이다.경기가 불황인 경우는 그 반대가 되어 신임차인이 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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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리금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며 권리금이 순차적으로 차기 임차인

에게 연결되는 순환구조에서는 최종적으로 다음〔표 3-3〕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3-3〕권리금 이해관계자들의 수익과 비용 비교 2

경기불황 → 경기호황 경기호황 → 경기불황

현임차인 지출 권리금 < 받을 권리금 지출권리금 > 받을 권리금

신임차인 고가의 권리금 지출 저가의 권리금 지출

중개업자 고가의 권리금 수수료 저가의 권리금 수수료

 

  그렇다면 경기가 불황일 때 점포사업을 해서 경기가 호황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현임차인은 지출한 권리금보다 높은 금액의 권리금을 받게 되고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많은 수익을 가져가지만 신임차인은 고액의 권리금

만을 지출하게 된다. 그러나 경기가 호황일 때 높은 권리금을 지출한 신임

차인은 경기가 불황이 되면 저가의 권리금을 받게 되므로 그 손실을 감당

하여야한다. 결론적으로 권리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신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신임차인이 경기가 불황일 때 저가의 권

리금을 지출하고 경기가 호황이 되면 고가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도 유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임차인의 입장

이 되는 경우이다. 반면 권리금장사를 한 중개업자들은 경기가 불황이든 

호황이든 관계없이 수익을 가져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기의 변동과 관

계없이 늘 권리금을 주고받는 관행에서 금전적 이득68)을 보는 관계자는 

중개업자임을 알 수 있다.69) 

차인보다 적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68)현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권리금보다 과도한 권리금이 형성됨으로 인하여 추가된 권리금이 금전적 이

득이라고 한다면,중개업자의 입장에서는 추가된 권리금 수수료가 금전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가임대차

계약 및 권리금계약과 관련하여 경제적 위험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넓게 보면 권리금 수수료 자체가 금전적 이

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69)2013년 9월 9일 서울시청 서소문 제1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차상인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남

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노리고 권리금을 인상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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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장이해관계에 기초한 권리금 거래 선택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이러한 선택과정은 모든 정보가 완전하게 주어진다면 합리적인 선

택70)이 될 것이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불필요·불완전한 정보가 주어지므로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능하며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가지게 된다. 권리금

계약의 주된 당사자인 현임차인과 신임차인은 이러한 불확실성이란 위험

을 가지고71) 권리금이라는 거래를 하는 것이다. 특히 권리금계약을 진행

하기 위하여 협상하는 과정에서 양자는 서로 확인할 수 없는 비대칭적 정

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적 정보는 권리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신임차인에게 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 간

에 있어서 각각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합리적인 선택과정을 통하여 

최선반응의 전략을 선택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확실한 정보로 인하

여 대부분의 임차인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특정 지역에

서 점포사업을 하고 있는 현임차인은 그 지역의 영업정보, 상권정보, 임대

정보 등을 신임차인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자신의 점포사업 현황에 대하여 거의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에 반하여 신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차에 대한 1차적 정보를 중개업자·창업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습득하고, 이들의 중개 역할을 통하여 현임차인과 

접촉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더라도 신임차인의 입

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늘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현임차인과 중개업

자들에 의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여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므로 신임차인은 권리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현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신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임대인

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권리금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중개에 따른 수수료 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시아 경제 www.view.asiae.co.kr)

70)일반적인 게임이론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은 최선반응을 선택하는 전략을 꾀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한

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71)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이라면 권리금계약 당사자는 현임차인과 신임차인,또는 임대인과 신임차인이 될

수 있으나 주로 현업에서 발생하는 형태는 현임차인과 신임차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 또는 중개업자는

권리금 이해관계자이기는 하나 권리금계약 당사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권리

금계약 당사자는 임대인이 지역 권리금 명목으로 권리금을 수수한다면 권리금 당사자는 임대인과 신임차인이

될 것이다.



-47-

과의 진행여부에 따라 권리금의 수령 여부가 정해지므로 어느 정도는 불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72)이지만 신임차인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간에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불확실한 선택을 하여야 하는 

임차인들 관계에서 권리금이 생성·이전·확대·축소되는 거래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현임차인과 임대료 재

협상을 하여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간의 협상을 통하여 임대료

를 올릴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재협상

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신임차

인이 권리금 및 상가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의 연결

고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개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상권이 갑작스럽

게 소멸되는 것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려 

주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며, 대부분의 상가임대차 재협상은 임대료 유지 

아니면 올려 받는 경우이다.73) 따라서 임대료 상승을 전제로 권리금의 거

래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현임차인의 권리금 생성

  현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함은 권리금 자체가 

처음에 존재하지 않은 점포에서 권리금이 생성되어 가는 과정에 따라 이

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패턴을 예측하여 볼 수 있다. 

72)신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임차인의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현임차인은 자신의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신임차인이 의사 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따라서 상가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이 다가올수록 중개업자

들을 통하여 신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 현임차인도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불확실성은 현임차인이 중개업자에게 의존하게 만든다.이러한 현임차인의 입장을 활용하여 중개업자는 높은 권

리금 수수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73)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법에 의하여 임대료 상한 폭이 정해져 있지만,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간혹 안정적인 점포사업기간

이 필요한 슈퍼마켓,금융권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같은 경우는 5~10년의

장기로 상가임대차계약을 맺는다.이러한 경우에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특약 조건으로 “임대료 상승폭은 전년의

물가 상승률에 준한다.”라고 표기하여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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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권리금이 생성되는 과정

현임차인 

첫 의사결정

임대인 

첫 의사결정

현임차인 

둘째 의사결정

임대인 

둘째 의사결정

신임차인 

의사결정

① 권리금 지불 안함
환산보증금74) 

유지
none none none

② 권리금 지불 안함 환산보증금 인상 재계약 진행 none none

③ 권리금 지불 안함 환산보증금 인상 재계약 안함 신규임차 안함 none

④ 권리금 지불 안함 환산보증금 인상 재계약 안함 신규임차 진행 권리금 지불

⑤ 권리금 지불 안함 환산보증금 인상 재계약 안함 신규임차 진행 권리금 지불 안함

  ①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임차인과 임대인이 현조건 그

대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의미가 되므로 현임차인이나 임대

인의 두 번째 의사결정 과정75)은 없으며, 신임차인 또한 아무런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임차인이

나 임대인의 입장에서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본래 이 점포에 

대한 정보자체가 상가임대차 시장에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임차인 

또한 불확실성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②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를 인상을 

하였을 경우에 현임차인이 임대인의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순응하는 경우

74)월임대료 대신 환산보증금으로 표현한 것은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재협상을 할 때 임대인은 현임차인에

게 ①월임대료를 인상하는 방안 ②보증금을 인상하는 방안 ③월임대료와 보증금을 같이 인상하는 방안의 3가지

를 요구할 수 있다.따라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환산보증금이라 함은 보증금에다가 월임대료

×100을 합한 것이다.이에 대한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1.서울특별시:3억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

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2억5천만원 3.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1억8천만원 4.그 밖의 지역:1억5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4년 1월 1일 시행,1.서울특별시:4억원 2.과밀억제권역:3억원 3.광역시:2억4천만원 4.그 밖의 지역:1억8천

만원)

75)재계약 연장이라는 관점에서는 현임차인의 의사결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상환보증금 인상에 따른 의

사 결정이 아니므로 두 번째 의사결정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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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임대인은 신임차인과의 협상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두 번째 

의사결정 과정은 없으며, 신임차인 또한 아무런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③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를 인상을 

하였을 경우에 현임차인이 임대인의 제시한 조건을 거절하고 재계약을 하

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나 신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상가임대차계약이 종

료하고, 신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점포가 공실로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

다. 또는 임대인이 직접 점포 사업을 함에 따라 신임차인이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현임차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 두 번째 의사결정을 하고, 임대

인도 신임차인을 구하지 않는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 

  ④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를 인상을 

하였을 경우에 현임차인이 임대인의 제시한 조건을 거절하고 재계약을 하

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나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중개업자들 

통하여 신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상이 진행된 경우이다. 따라서 현임차인, 

임대인, 신임차인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권리금이 없던 점

포가 현임차인과 신임차인의 관계에서 최초로 권리금이 생성되는 상황이

다. 따라서 권리금 없이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현임차인은 권리금이란 

금전적 이득을 얻고, 신임차인은 지불한 권리금을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회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76) 이 권리금계약을 중재한 중개업

자는 권리금 수수료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을 것이다. 또한 다른 선택에

서는 권리금 수수료를 받지 못하므로 신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임차인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다.77) 

76) “상가건물임대차상 권리금수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수준을 보면,‘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까봐 두렵게 생각한 적이 있다’와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평균 4.09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영수·문영기,「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회수방안에 관한 실증

적 연구」,『한국법학회』 Vol.28,2007,p.147)

77)중개업자의 사업수익은 계약에 따른 수수료 취득에 있다.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계약이라면 적극적으

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물론 공인중개업 사업자들은 권리금계약을 제외한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상가임대차에서는 권리금계약에 의한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는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특히 공인중개업자가 아닌 일반 창업컨설팅업체라고 한다면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포는 창업컨설팅의 대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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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를 인상을 

하였을 경우에 현임차인이 임대인의 제시한 조건을 거절하고 재계약을 하

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나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 임대인이 신임

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이다. 따라서 현임차인, 임대인, 신임

차인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지만 권리금을 신임차인이 지불하

지 않고 상가임대차계약을 맺는 상황이다. 즉 권리금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가가 상가임대차계약이 계약에 따라 종료함으로써 권리금이 생

성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을 끝까지 준수

한 것으로 임차인의 전대차 또는 전임대의 요구를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2. 신임차인으로 권리금 이전

  현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한 것을 전제로 함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

온 현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이전하는 과정을 보고자 함이

며, 앞에서 전술한 1-④의 상황에서 권리금을 지불한 신임차인이 현임차

인이 되는 것이다.

〔표 3-5〕권리금이 이전되는 과정

현임차인 

첫 의사결정

임대인 

첫 의사결정

현임차인 

둘째 의사결정

임대인 

둘째 의사결정

신임차인 

의사결정

① 권리금 지불 환산보증금 유지 none none none

② 권리금 지불 환산보증금 인상 재계약 진행 none none

③ 권리금 지불 환산보증금 인상 재계약 안함 신규임차 안함 none

④ 권리금 지불 환산보증금 인상 재계약 안함 신규임차 진행 권리금 지불

⑤ 권리금 지불 환산보증금 인상 재계약 안함 신규임차 진행 권리금 지불 안함

  ①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한 현임차인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임대료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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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임차인과 임대인이 현조

건 그대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의미가 되므로 현임차인이나 

임대인의 두 번째 의사결정 과정은 없으며, 신임차인 또한 아무런 의사결

정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②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

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를 인상을 하였

을 경우에 현임차인이 임대인의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순응하는 경우이

다. 따라서 현임차인의 두 번째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며 임대인과 신임

차인은 의사결정과정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③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

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를 인상을 하였

을 경우에 현임차인이 임대인의 제시한 조건을 거절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나 신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

고, 신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점포가 공실로 남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직접 점포 사업을 함에 따라 신임차인이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현임차인

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 두 번째 의사결정을 하고, 임대인도 신임차인을 구

하지 않는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신임차인은 주어진 정보가 전혀 없음

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즉 권리금을 지불한 현임차

인은 지불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이

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기위하여 점포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④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

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를 인상을 하였

을 경우에 현임차인이 임대인의 제시한 조건을 거절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나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신임차인과의 권

리금 협상이 중개업자를 통하여 진행된 경우이다. 따라서 현임차인, 임대

인, 신임차인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권리금을 지불하고 상

가임대차계약을 맺은 현임차인이 신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가장 일반

적인 권리금 이동 과정이다. 현임차인 입장에서 지불한 권리금보다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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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 더 많다면 금전적 이득을 보았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권

리금 크기에 따라 일부 손실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상가임대차계약 기

간 동안에 사업 수익으로 일부 보전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권리금

계약을 중재한 중개업자는 권리금 수수료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을 것이

다. 또한 다른 선택에서는 권리금 수수료를 받지 못하므로 신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임차인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이

다. 

  ⑤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

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를 인상을 하였

을 경우에 현임차인이 임대인의 제시한 조건을 거절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나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 임대인이 신임차인

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이다. 따라서 현임차인, 임대인, 신임차인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지만 신임차인은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

고 상가임대차계약을 맺는 상황이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불한 현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이기 때문에 상

가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 사업수익으로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지불한 권

리금 가액만큼 금전적 손실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신임차인은 권리금

이 있던 상가를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상가임대차계약을 맺는 상황이

다. 

 3. 경기호황에 따른 권리금 확대

  현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한 것과 경기가 호황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는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온 현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이

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확대되는지 보고자 함이며, 앞에서 전술한 2-④

의 상황에서 권리금을 지불한 신임차인이 현임차인이 되는 것이다. 경기

가 호황이라는 것은 신규로 점포를 구하고자 하는 점포사업자들이 많으므

로 신임차인을 수요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과정

이다. 반면에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점포는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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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라는 관점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78) 

〔표 3-6〕권리금이 확대되는 과정

현임차인 

첫 의사결정

임대인 

첫 의사결정

현임차인 

둘째 의사결정

임대인 

둘째 의사결정

신임차인 

의사결정

① 권리금 지불 환산보증금 유지 none none none

② 권리금 지불 환산보증금 인상 재계약 진행 none none

③ 권리금 지불 환산보증금 인상 재계약 안함 신규임차 안함 none

④ 권리금 지불 환산보증금 인상 재계약 안함 신규임차 진행 권리금 지불

⑤ 권리금 지불 환산보증금 인상 재계약 안함 신규임차 진행 권리금 지불 안함

  ①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한 현임차인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대기하고 있는 신임차인들

이 많을지라도 현재의 계약 조건으로 현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 하였으므

로 현임차인이나 임대인의 두 번째 의사결정 과정은 없으며, 신임차인 또

한 아무런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②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한 현임차인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임대료 인상을 

하였을 경우이다. 대기하고 있는 신임차인이 많이 있으므로 높은 임대료 

인상을 임대인이 현임차인에게 요구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요구 조건을 

현임차인이 받아들임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현임차인의 

두 번째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며 임대인과 신임차인은 의사결정과정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③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

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를 인상을 하였

을 경우에 현임차인이 임대인의 제시한 조건을 거절하고 재계약을 하지 

78)“최근에는 장사가 안 되는 점포도 권리금이 매달 증가하는 경우가 나타난다.창업 희망 수요가 늘어난 데 비해

신규 출점이 가능한 입지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매출과 권리금이 꼭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매

경 이코노미,2013.06.10.www.new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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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때이다. 그러나 대기하고 있는 신임차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

대인이 신규 임차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본인이 직접 점포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현임차

인은 계약 종료와 함께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상가를 원상복구를 하

여야 하며, 신임차인은 아무리 높은 임대차 조건을 제시하여도 의사결정

으로 가는 상황은 전개가 되지 않는다.

  ④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

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를 인상을 하였

을 경우에 현임차인이 임대인의 제시한 조건을 거절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나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중개업자의 도움

을 받아 신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상이 진행된 경우이다. 따라서 대기하고 

있는 신임차인이 많은 관계로 현임차인은 본인이 지급한 권리금보다 더 

높은 권리금을 신임차인에게서 받을 것이다. 현임차인 입장에서는 점포사

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높은 권리금을 받으므로 금전적 이득을 봄은 당연

한 것이다. 이것은 권리금이 더 확대 재생산되어진 것이다. 신임차인은 높

은 권리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 권리금계약을 중재한 중개업자는 권리금 수수료로 높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시장 경기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권리금이 아

니라 과도하게 높은 권리금을 신임차인으로부터 지불하도록 하였다면 중

개업자의 수익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물론 다른 선택에서는 권리금 수수

료를 받지 못하므로 신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임차인

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다.

  ⑤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

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를 인상을 하였

을 경우에 현임차인이 임대인의 제시한 조건을 거절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나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 임대인이 신임차인

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이다. 따라서 현임차인, 임대인, 신임차인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지만 권리금을 신임차인이 지불하지 않

고 상가임대차계약을 맺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임차인은 지불한 



-55-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은 대기하고 있는 신임차인이 많으므로 높은 보증

금과 월임대료를 받아들인 새로운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4. 경기불황에 따른 권리금 축소

 

  현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한 것과 경기가 불황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는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온 현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이

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축소가 되는지 보고자 함이며, 과도한 권리금을 

지불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전술한 3-④의 상황에서 높은 권리금을 지불한 신임

차인이 현임차인이 되는 것이다. 경기가 불황이라는 것은 점포사업을 폐

업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지는 경우이며 신규로 점포를 구하고자 하는 점포

사업자들의 창업이 적어질 것이다. 이를 공급과 수요라는 관점에서 보면 

점포의 공급은 늘어나고 점포가 필요한 신임차인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

이다. 따라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7〕권리금이 축소되는 과정

현임차인 

첫 의사결정

임대인 

첫 의사결정

현임차인 

둘째 의사결정

임대인 

둘째 의사결정

신임차인 

의사결정

① 권리금 지불 환산보증금 유지 none none none

② 권리금 지불 환산보증금 인상 재계약 진행 none none

③ 권리금 지불 환산보증금 인상 재계약 안함 신규임차 안함 none

④ 권리금 지불 환산보증금 인상 재계약 안함 신규임차 진행 권리금 지불

⑤ 권리금 지불 환산보증금 인상 재계약 안함 신규임차 진행 권리금 지불 안함

  ①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한 현임차인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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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대기하고 있는 신임차인들

이 적을지라도 현재의 계약 조건으로 현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 하였으므

로 현임차인이나 임대인의 두 번째 의사결정 과정은 없으며, 신임차인 또

한 아무런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상가들의 공급보다 임차인들이 

적은 관계로 인하여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하는 조건이므로 임대인에게는 유리한 상가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임차인은 과도한 권리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한 현임차인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임대료 인상을 

하였을 경우이다. 대기하고 있는 신임차인이 거의 없으므로 높은 임대료 

인상을 임대인이 현임차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현임차인이 지불한 권

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점포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홀드업 상

황임을 임대인이 인지한 것이다. 시장임대료보다 높은 계약임대료가 형성

되었음에도 현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지불한 권리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임대인의 요구조건을 받아들

이고 나서 신임차인과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임대인의 요구 

조건을 현임차인이 받아들임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현

임차인의 두 번째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며 신임차인은 의사결정과정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③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

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를 인상을 하였

을 경우에 현임차인이 임대인의 제시한 조건을 거절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이다. 즉 권리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유지

하기 보다는 점포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대기하고 있는 신임

차인이 거의 희박하므로 점포가 공실이 되거나 임대인이 직접 점포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현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상가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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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하면 되는 것이다. 점포사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폐업 자체가 더 이

득이라는 판단에서 현임차인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79) 

  ④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

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를 인상을 하였

을 경우에 현임차인이 임대인의 제시한 조건을 거절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나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신임차인과의 권

리금 협상이 진행된 경우이다. 따라서 대기하고 있는 신임차인이 거의 희

박하였음으로 현임차인은 본인이 지급한 권리금보다 낮은 권리금을 신임

차인에게서 받을 것이다. 현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일부 

회수함에 따라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게 된 것이다. 임차인을 구하기가 상

당히 어려운 환경이므로 신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가 계속적으로 장기 불황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불한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점점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경기가 호전

이 되면 지불한 권리금보다 더 높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도 한다. 이 권리금계약을 중재한 중개업자는 권리금 수수료로 금전적 이

득을 취하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시장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권리금을 신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권리금을 일부라도 거래 성사시

킴에 따라 권리금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금전적 이득을 본 것이다. 물론 시

장 경기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권리금이 아니라 과도하게 높은 권리금이 

신임차인으로부터 현임차인에게 이전되도록 중재하였다면 중개업자의 금

전적 이득은 더욱더 커졌을 것이다. 다른 선택에서는 권리금 수수료를 받

지 못하므로 신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임차인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다.

  ⑤의 상황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

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를 인상을 하였

을 경우에 현임차인이 임대인의 제시한 조건을 거절하고 재계약을 하지 

79)기획재정부,『최근경제동향』,2013.3p50,“소매,음식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창업이 많이 이

뤄지지만,시장 포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폐업률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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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때이다. 그러나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 임대인이 신임차인

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이다. 따라서 현임차인, 임대인, 신임차인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지만 권리금을 신임차인이 지불하지 않

고 상가임대차계약을 맺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기하고 있는 신임

차인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하고 상가임대

차계약을 맺은 신임차인은 권리금이 없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상가임대

차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80) 

제 4 절  상가임대차계약에 근거한 권리금 재해석

 1. 권리금 유형에 따른 재해석

 1) 지역 권리금

  (1) 상가 입지의 우수성으로 인한 무형의 가치 증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이다. 입지의 차이로 인하

여 가격(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다. 투자자81)는 좋은 입지를 갖춘 상가를 확보하고자 시

간적·금전적 비용을 다른 입지의 투자자보다 더 투자하였을 것이다. 이러

한 이유로 양호한 입지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무형의 가치인 지역권리금

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간혹 

임차인이 점포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무형의 가치

가 증진된 것으로 해석하여 임차인에게 그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하락된 무형의 가치를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손

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82) 이러한 상반된 결

80)수요가 공급보다 적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한 경우는 상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입지적 요

인이 우수한 경우일 것이다.

81)여기서 언급하는 투자자는 임대인을 언급하며 상가임대차계약 시 주된 당사자이다.임대인인 상가투자자는 임

대수익을 보고 상가에 대한 매입 타당성 검토를 할 것이다.

82)‘입지가 좋은 곳의 점포사업에서 임대인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차임(임대료)을 받고 있으며,임차인의 노력으로

발생한 영업이익의 부분이 임차권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되므로 임차권의 가치를 증진시킨 임차인의 노력

을 인정하여 지역 권리금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김영두·김정욱·박정화·서순탁·허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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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호간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

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합의한 금전이 보증금과 월임대료이며, 임대차 

기간 동안의 사용·수익에 대한 권한을 임차인에게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2) 임대인이 받은 권리금에 대한 재해석

  임대인이 받게 되는 권리금은 대부분 지역권리금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임대차계약서를 맺을 당시에 보증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수수한다면 이 권

리금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임대차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금액

을 감하여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보호하여 주는 성격도 

있지만 임차인에게는 과도한 월임대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성격도 함께 있

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장소적 이익 또는 사용권의 이익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반환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에 근거한 일반적 해석이다. 

따라서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시에 반환하여야 할 금전이고, 권

리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금전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받는 권리금은 

월임대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매

월 받아야 할 월임대료에서 일정부분을 감하여 이를 일시불로 받은 금전

이 지역권리금의 성격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월임대료는 

계약임대료와 시장임대료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월임대료는 소득세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줄이기 위하여 시장임대

전게서,제2편,pp.78~81),지역 권리금이 형성되는 상가는 입지가 양호한 1층에 있는 상가들이 대부분이다.따라

서 평당 거래가격이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가격

형성이 평당1층을 100으로 하였을 때 2층은 40~60% 정도가 일반적인 거래가격이다.따라서 1층에 있는 상가가

높은 차임을 받는다고 하지만 상층부의 점포와 비교하여 상가 투자(매입)가격 대비 임대수익률로 검토하여 보면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하였을 지라도 1층의 임대수익률이 별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1~2%정도 낮게 형성되는 것

이 현재 시장 거래가격의 모습이다.따라서 높은 차임을 받는다하여 임대인이 보상을 받았고,신규임차인의 영

업으로 임차권의 가치를 증진시켰으므로 지역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는 반대의 논리도 주장할 수 있으

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다소적은 1층의 점포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은 공실의 가능성이 다른 층보다 없고,환금성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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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다 낮은 계약임대료로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다. 그리

고 그 차이를 일시불로 지역권리금의 형태로 임대인이 받는 것이다. 그렇

다면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이다. 매월 받는 월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대한 

소득에 따른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권리금이 관행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2) 시설권리금

  (1) 금전적 가치가 없는 시설물

  점포사업을 위하여 임차 목적물의 내부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편의시설 

등의 경우 시설권리금 형성의 요인이 되므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시점에는 원상회복을 하여 주는 조

건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민법 제626조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

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

하고 있다. 간혹 손실보상을 받기위하여 유익비로 해석하여 시설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물은 임차인의 특정 점포 사

업을 위한 것이다. 상가는 상가 점포사업 아이템에 따라 공간 사용에 대한 

인테리어가 다를 수밖에 없다. 특정 점포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들이 부동산의 공간 활용가치를 높이기는 하였으나 다른 점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설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차인이 시설을 하였기 

때문에 시설권리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권

리금을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시설에 투입된 비용을 임대인은 

임대료에 전가할 것이며, 특정 업종하고만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기회비용의 손실까지 임대료에 반영할 것이다.83) 이는 임대료 상승의 원

인이 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업위험으로 다가 오게 된다. 더군다나 성

공적인 점포사업을 위해서는 점포의 쾌적성과 고객들의 편리성 증진 측면

83)임대인은 임차인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으므로 임대료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

만,임대료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임대인은 시설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 임차인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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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프랜차이즈 점포84)의 경우는 

특정한 인테리어 시설을 설치하여야만 점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적이다.85) 따라서 특별한 경우86)가 아니라면 사용하던 시설물을 승계하

는 것은 노후화된 설치 시설물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금전적 가

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87) 

  (2) 임대차 기간 동안의 시설비용 회수

  특정 점포사업을 위하여 시설비용이 투입되었다면 임차인은 그러한 비

용을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점포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 회수는 임대차 기간을 염두에 두고 그 기간에 회수하고자 사

업 타당성 검토를 할 것이며, 그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

인과 임대차 기간에 대한 협상을 할 것이다. 시설비가 많이 투입된 경우에

는 임대차계약이 2~5년의 중장기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간혹 10년의 장

기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88)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은 갱신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기

간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서 정하는 모든 내용들은 임차인을 위한 강행법규이다. 대부분의 임대

차계약에서 체결한 내용은 유효하지만 계약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

은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이다.89) 그렇다면 시설 투자를 많이 한 임차인

에게 중장기 계약기간을 맺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유리

84)프랜차이즈 점포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가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프랜차이즈 가맹점 350여 곳을 대상으로 2012년 4월에 조사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실태 및 성

공요인 조사’에 따르면,새롭게 오픈한 프랜차이즈 매장 중 자영업에서 프랜차이즈로 전환한 창업자의 비율이

33.4%로 조사되었다.또한 머니투데이(www.mt.co.kr)의 2012.5.12.일자 자료에 의하면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점포사업자들의 프랜차이즈 창업 비율은 74%를 기록했다.”고 한다.

85)통상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점포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여

야 하는 가맹 계약을 맺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86)유사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점포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임차인이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

라고 한다면,특별한 경우라 함은 같은 업종으로의 점포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며,이 또한 새로운 인테리

어를 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87)간혹 식음료 업체에서 권리금을 지불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을 승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의 권리금은

시설권리금이라는 명목보다는 영업권리금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88)계약 기간은 일반적인 2년의 임대차계약을 맺고,영업권 보장을 5년 또는 10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이때는

임차인이 예상하였던 대로 점포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점포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성공적

일 경우에는 영업권 보장 기간 동안 자동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

약을 연장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임대차계약이다.

89)김효석,『상가임대차분쟁의 해결』,서울 :법률서원,2010.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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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시설권리금을 인정하여 준다는 것은 개인의 자

유의지에 의하여 점포사업을 한 현임차인에게 본인의 사업능력 부족으로 

발생한 사업손실을 제3자인 신임차인이 보상하여 주는 형태가 되어 버리

는 것이다. 따라서 신임차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시설권

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권리금의 유통 과정에

서 현임차인과 중개업자들이 신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금

전적 이득을 도모하고자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비합리적인 정보를 전

달하여 주기 때문에 과도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다.90) 

 3)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영업상의 노하우, 거래처 확보, 고객들과의 신뢰 등에 대

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양도 이후 일정기간 확보할 수 있는 순 이익

금의 합계를 양도인이 점포의 영업을 포기함으로써 그 대가로 양수인에게 

받는 금액이다. 신규임차인이 현임차인에게 영업노하우, 거래처 등의 영업

양수를 받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지불하였으나, 실제로 점포사업을 하면서 

신규임차인이 판단한 순이익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여 지불한 권리금을 돌

려 달라 할 수 없는 것이다91). 영업권리금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차별화된 영업상의 노하우에 근거한 안정적인 사업 

수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무형의 가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노하우가 재산적 가치가 있을 정도의 사업 아이템이

라면 불특정 다수의 점포 방문객이 아니라 지속적 방문을 하는 특정된 고

객의 집객효과가 있어야 한다. 점포사업의 성패여부는 ‘목이 좋아야 한다.’

90)정확한 정보가 신임차인에게 전달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가진다고 한다면 과도한 권리금이 형성되지는 않

을 것이다.

91)김영두·김정욱·박정화·서순탁·허강무,전게서,제2편,p.100“상인의 믿음과 달리 실제로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영업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영업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시점을 기

준으로 영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상인이 높은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가

치가 하락하는 위험은 그 상인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영업가치가 하락했는지 상관없이 권리금을 보상해야 한다

면 상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영업가치의 변동이라는 거래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개하는 결과가 된다.상인

의 판단에 따른 위험을 제3자가 부담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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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이 있다. 이는 입지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며, 불특정 다수의 

점포방문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업종의 점포사업은 영업상의 

노하우보다는 제품 자체의 품질·브랜드 또는 입지의 우수성으로 인한 집

객효과가 점포사업의 성공 요인이다. 이는 영업권리금보다 지역권리금의 

성격에 가까울 것이며, 지역권리금을 제외한 현임차인만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영업권리금의 금전적 가치를 추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이다. 영업권리금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지속적 방문

을 하는 집객 고객들을 대상으로 교통, 접근성, 가시성, 동선, 상권, 건물

외관, 실내 인테리어 등을 제외한 재방문 동기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반드

시 전제되어야 한다. 영업권리금을 주장할 정도의 성공적인 점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짧은 기간에 성공적인 점포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따라서 점포사업의 영업 년도수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임

차인에게 받는 영업권리금의 성격은 영업권리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현임차인과의 신뢰에서 발생한 고객들의 방문 동기가 신임

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므로 영업권리금의 가치를 합리적

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없다면 신임차인은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한 판단에 대한 기초적

인 정보가 중개업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상가임대차계약과 권리금 관계

  1) 전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

  (1)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동의 여부 표기

  민법 629조 1항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의 조문에 근



-64-

거하여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 시 작성하는 계약서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

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기입하고 있다. 임대인의 동의와 관련하여서는 판례는 

배신행위이론을 적용하여 임대차의 무단양도에 있어서 임대인의 계약 해

지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양수인이 임차인의 무단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임대인은 무단 양도를 이유로 임

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92) 반면 무단 전대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무단전대가 배신행위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반대의 견해를 가진 판례도 있다.93)

  전대차와 임차권의 양도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임차인이 그 영

업을 하면서 점포도 넘겨주기로 한 계약이 영업양도 계약에 부수하여 이

루어졌고,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수인과 임차인이 함께 임대인을 찾아가 영업 양

수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영업을 양도

한 이후 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의 권리 관계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시

켜야 할 이익을 인정할 없다면 양수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위 점포를 넘겨

주기로 한 계약은 전대차계약이 아니라 임차권의 양도계약이라고 한 판

례94)를 통하여 전대차와 임차권 양도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임대하는 계약

으로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629조 1항), 임대

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629조 2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

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전차

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630조).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632조). 임대인의 

92)대판 1993.4.13.,92다24950;동 1993.4.27.,92다45308

93)대판 1972.1.31.,71다2400

94)대법원 2001.9.28.,선고2001다10960판결(임대차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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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대차의 기초인 임대

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되었음을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

지를 하지 않으며 임대인은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

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지의 효력은 그 전차인에 대하여는 일

정한 기간(부동산은 6월, 동산은 5일)이 경과하여야 생긴다(민법 638조, 

635조).

  이러한 민법의 해석 기준에 따라서 임차인은 권리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언제

든지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95) 그러나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을 맺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 

  (2) 임대차 동의없는 권리 승계는 사기죄 성립

  현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신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았으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권리금을 되돌려 주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 신임차인은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금전적 손실이라는 피해를 보게 된다. 즉 임대인의 승인없이 임차

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신

임차인에게 위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믿은 신임차인과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임대인이 신임차인에게서 월임대료를 받은 것

이다.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현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것에 대해서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설사 임대인이 신

임차인으로부터 월임대료를 받았다 하더라고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96) 이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제3의 임차인을 구하

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소개를 거치는 과정이 일반적이므로 중개업자는 

사기공모죄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

95)경국현,『상업용 부동산 투자론』,서울 :한올출판사,2011.p.120

96)대법원 1984.1.17.,선고 83도2932판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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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

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일지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

면 권리금 수수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인다. 

  (3) 임대인이 동의하여 주는 이유

  ① 임대인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한 동의

  임대인이 동의하여 주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악의적인 임대인이라는 인

상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즉 기존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배려 

안하고 끝까지 계약기간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인간적 배려가 없다는 인식

을 지역사회 줄 수 있다는 것이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97) 그러나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계약의 기본원칙일 것이다.98) 장기간의 임

대차 기간 동안이라면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

우, 계약 기간 중에 임차권의 양도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은 1~2년이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주목적이 점포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경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포 개설 후 단기간 내에 고액의 권리금 작업

을 통한 수익 창출에 있는 악의적인 임차인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점포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보다는 점

포사업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그 손실을 권리금으로 보상 받고자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상가임대차 시장의 모습이다. 이러한 것이 반복적으로 

차기 임차인에게 전가되면서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과도하게 지불한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임차인으로 인하여 권리금 분쟁이 되는 것이

다. 계약의 경제적·사회적 역할은 중요한 것이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을 

자유·평등의 법적 인격자로 보고 각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법률관계의 

형성을 인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의 내용을 준수하든 안하든 이 또한 두 당사자의 문제이다. 그러나 잘못된 

97)지역에 있는 중개업자나 임차인들에게 안 좋은 평가로 인하여 향후 새로운 임차인을 원활하게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다.

98)로마법의 법언 “라틴어 pactasuntservanda,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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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점포사업의 

임대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재고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즉 임차인이 점포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스

스로가 감당하여야 할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통상적으로 

1~2년이므로 이 동안에 점포사업을 하고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사정이 생겼다는 것을 임

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대인이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②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임대인의 동의

  임대료 상승효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를 동의하여 

준다는 것이다.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높은 권리금을 묵인하는 것은 임

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지급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승인할 수밖

에 없다는 것을 임대인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임차인의 입장을 ‘Hold-up problem’의 상황99)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100) 홀드업의 의미는 ‘손들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이지만 경제학의 

게임이론에서는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한쪽이 협상에서 

불리해져 상대측에게 ‘인질’이 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관계의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전에 양측이 세밀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101)

  권리금의 계약이 잔여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라

고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과 신임차인

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기존임대

99)Holmström,Bengt&JohnRoberts(1998)."TheBoundariesoftheFirmRevisited",JournalofEconomicPerspectives,

12(4),p.74.

100)www.en.wikipedia.org“Ineconomics,thehold-upproblemisasituationwheretwoparties(suchasasupplieranda

manufacturerortheownerofcapitalandworkers)maybeabletoworkmostefficientlybycooperating,butrefrain

fromdoingsoduetoconcernsthattheymaygivetheotherpartyincreasedbargainingpower,andtherebyreducetheir

ownprofits”

101)‘hold-upproblem’에 대한 거래비용이론으로 OliverWilliamson켈리포니아대 교수는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

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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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작성하게 된다.102) 즉 시장임대료103) 보다 높은 

계약임대료104)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임차

인이라면 이러한 시장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점포사업을 운

영한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잘못된 점포사업 타당성 검토에 의한 

것이다. 즉 시장 및 상권조사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다. 간혹 기존 임차인

이 가장 손님을 유치하여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사기라고 정의한다면 이러한 기존 

임차인의 행위는 금전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기 행위로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리금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정확한 정보의 교류 

없이 기존 임차인과 중개업자에 의해 가공된 부정확한 정보와 데이터가 

신규 임차인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본다면 현재 관행적으로 벌

어지고 있는 일부의 권리금 수수행위 및 배경은 금전적 이득이라는 부류

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둘째, 신규 임차인이 본인의 사업능력을 믿고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서도 사업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계

약 기간 동안에 점포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여 나가면 권리금의 분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지만 문제의 발단은 점포사업이 순탄하지 않을 경우이

다. 이때 임차인은 사업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통

해서 권리금 명목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권리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 되어 가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102)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현임차인에게 받는 임대료와 차이가 없다면 굳이 신임차인과 새로이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필요성이 없다.즉 임대인이 동의한다는 것은 더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 동의해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현임차인은 중개업자와 함께 그러한 신임차인을 찾는 것이다.

103)특정 지역의 수요와 공급에서 형성되는 합리적이며,공개적인 임대료

104)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정 대상 부동산을 놓고 상호간에 협약에 의하여 형성된 비공개적인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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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대차 기간 및 임료

  (1) 임대차계약서에 표기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에서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

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

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하여 특정 기간 동안에 특정 차임을 정하

여 상호간에 약정하는 사적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월차임과 별도로 보증금을 정하고 있는 것이

다.105)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조문에 근거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

대인은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계약서에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료가 

2회 이상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지 아

니면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아

닌 임대인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보증금보다 과도한 권리금 형성

  서울시의 소재한 점포 2,117개의 평균 권리금은 3.3㎡당 2,556,268원으

로 평균 면적 158.67㎡으로 계산하면 한 점포당 122,910,013원이다. 반

면 서울 소재 점포 4,794개의 평균 보증금은 4,771만원이다.106) 따라서 

권리금의 40%정도 수준에서 보증금이 일반적으로 정하여 짐을 알 수 있

다.107)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보증금이지만 임차인간의 

105)대판 1987.6.23.,87다카;대판 1987.6.23.,86다카2865;대판 1987.6.9.,87다카68“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대보

증금은 임대차 기간 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

106)점포라인 조사 발표,2011,10,21,;2011.6.21.,www.jumpo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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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권리금이다. 따라서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과 임

차인이 맺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면 상당한 위험요소가 신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리금 

수수는 권리금계약108)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계약은 임

대차계약에 부종하는 계약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권리금계약도 소

멸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다. 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

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

정에 의하여 보면 일반적인 보증금보다 고액의 권리금을 불안정한 임대차

계약의 승계와 영수증이 없는 비공식적 계약으로 수수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와 104조의 사회질서에 맞는 것으로 혹은 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3) 임대인을 초월한 재산권 행사

  임대인은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건물에 대

한 사용·수익·처분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허하는 것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에서 권리금에 대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

기고 있는 것은 고액의 보증금 수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월

세에 의존하고 있고, 시설물의 대부분을 임대인이 시설하는 것이 관행109)

이므로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여 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영국에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영업권을 토지의 가치에 더

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이다.110) 따라서 현재 권리금을 재산권

으로 해석하여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것이 고액이므로 임차인들

의 재산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과 현제도에서는 이미 전임차인에게 

107)보증금과 권리금의 크기로 비교하면 약 보증금의 2.5배가 권리금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108)일반적으로 권리금계약은 영수증이 없는 비공식적인 계약으로서 금전만 이동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109)김만웅,「권리금 통제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토지법학 』,Vol.20,2004,p.100

110)KeithDavies(1984),LawofCompulsoryPurchaseandCompensation,London:Butterworth,pp.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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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나 법적 제도가 없다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성적 사고보다는 감성적인 사고로 국민생

활의 보호를 위하여 권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보인다. 재산권이란 사법상·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고 있다.111) 권리금이 사법상·공법상의 권리로 보호받

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금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법적인 제도에서 수수하는 보증금보다 임차인이 

이면 계약으로 수수하는 권리금이 더 큰 현상이 임대차계약 시장에서 발

생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시장 관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공공복

리112)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임차인이 자

신의 판단에 의하여 사적 자유에 따라 계약을 하고 점포사업을 하는 중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정부기관이나 임대인이 그 부담을 질 이유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수익에 대한 권한을 임대인

으로부터 받은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더 큰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것도 모

순인 것이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관행이 임대차계약의 

허점과 악의적인 이해 관계자들에 의하여 나타났다면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보증금과 영업기간의 보호에 있다. 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5년의 계약 갱신 요구기간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

의 존속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등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113)도 일부 있지만 반대로 5년의 기간이 권리금

을 회수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의 

배경은 권리금액의 높고 낮음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에 따른 5년의 계약 갱신 요구기간의 길고 짧음에 대하여 ‘권리금이 

보호받을 기간이 충분하다 아니다’하는 의견의 대립이나 주장은 본질이 왜

111)두산백과,www.doopedia.co.kr

112)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

11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

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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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된 것이다.1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7호 ‘임대인이 목

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

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차인은 이미 기 지출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115) 그렇다고 하여서 이러한 손실을 권리금

을 수수하지 않은 임대인이 보상하여 줄 수도 없으며, 국가가 그 배상을 

하여 주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들로 부터 권리금을 받아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전임차인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전적

으로 권리금을 인정하는 사회적 관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악영향으로 보아

야 한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과

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 임차인은 

영세업자이므로 보호해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세업자가 아니므로 

보호 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다. 권리금의 유무 및 

대소와는 전혀 관계없이 권리금의 40%정도에 불과한 보증금의 액수에 따

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5) 원상회복 의무

  민법 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은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

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조문에 근거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연체 임

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라

114)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며,이 기준(영세자영업자)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5년이라는 상가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여 주고자 하는 것이다.즉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불하

고 점포사업을 하는 임차인들에게 사업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영업기간을 보호하여 주고자 하는 것이다.

권리금에 대한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없다.그래서 5년이란 기간이 지불한 권리금을 회수하기에 충분

하다 안하다 하는 선행연구들은 본질이 왜곡되었다 하는 것이다.즉 회수가 불확실한 권리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이다.회수가 불확실한 권리금을 많이 내더라도 환산보증금이

적으면 영세 자영업자가 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되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회수가 불확

실한 권리금이 보증금의 몇배씩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임차인이 영세 자영업자가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의

문이다.

115)2009년 1월 권리금 분쟁이 본질이었던 용산지역의 임차인 5명,경찰관 1명이 사망한 사건은 이러한 규정에 근

거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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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의 문구를 계약서에 기입한다. 이러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

약이 종료 시에는 임차인은 점포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모든 인테리

어들을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

은 보증금에서 철거비용을 제하고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된다. 점포사업이 

성공적인 경우에는 시설비용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 회수하므로 부담

이 없지만, 점포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하면서 임대차 기간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시설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심적 동

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신임차인이 동종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시설권리금을 받기 어렵

기 때문에 원상회복이라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동종업종의 신임

차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신임차인이 현임차인의 실패한 업종을 인수하

여 성공적으로 점포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임차인이 권리

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실패한 사업장을 성공적인 사업장으로 위

장하여 금전적 이득을 도모하고자 권리금을 수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

가임대차 시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다. 이러한 것들이 권리금 

발생원인이 되고 신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전적 손실은 권리금 분쟁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것이다. 

제 5 절  소결

  권리금이 사회문제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것은 권리금이 보증금과 비교

하였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지불한 권리금을 안전하게 회

수할 방안이 없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권리금이 생성·이전·확대·축소되는 과정에서 권리금 시장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권리금 시장이해관계라 함은 권리금이 

생성·이전·확대·축소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계

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들과 달

리 본 연구에서는 권리금 당사자인 임대인과 현임차인의 입장에서 권리금

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즉 권리금 이해관계자들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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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권리금을 재해석 하여 보았다. 특히 권리금 이해관계자로 중개업

자(컨설팅업체 포함)가 권리금 시장에 참여하면서 정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리금보다 과도한 권리금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물론 과도한 권리금은 현임차인과 신임차인의 정보 불일치에 따

라 금전적 이득을 도모하고자 하는 현임차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도한 권리금이란 것은 통상적인 권리금에 비통상적

인 권리금116)이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과 재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여야 한

다. 따라서 과도한 권리금을 지불한 임차인117)은 임대인과의 재협상을 할 

때에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임대인의 월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홀드업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시장이해관계에 따른 금전

적 이득으로 인하여 과도한 권리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시

장이해관계에 따른 권리금에 대한 재해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3-8>

과 같다.

116)통상적인 권리금에서 비통상적인 권리금이 추가된 의미이므로 비통상적인 권리금을 추가된 권리금이라고 본

논문에서 전술하기도 하였다.

117)권리금을 과도하게 지불한 시점이 과거라 한다면 임차인은 현재의 임차인이 될 것이고,권리금을 과도하게 지

불하고자 하는 시점이 현재나 미래라고 한다면 신규로 점포계약을 하고자 하는 신임차인이 될 것이므로 임차인

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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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기존해석과 재해석의 주요내용 비교 

항목 기존해석 재해석

권리금 

관계자

권리금 당사자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으

로 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주로 현

재의 임차인을 의미하고 있다.

권리금 당사자는 임대인과 현재 임차

인, 신규임차인으로 구분하며, 권리금 

이해관계자로 확대해석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창업컨설팅업체 포함)를 포

함하고자 한다.

권리금을 

보는 관점

권리금을 지불한 현임차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권리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신임차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권리금의 

형성과정

(변동성)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시장이해관계에 따라 권리금은 생성·

이전·확대·축소의 과정을 거치면서 권

리금 가액이 변하면서 거래가 이루어

진다.

권리금 

발생원인

사용권 양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기간의 이용대가

영업상의 이익의 대가

시설·비품등의 대가

지급된 권리금의 회수

법률 또는 행정기관의 허가요건

임대인·임차인 선호

투기적 요인

권리금 거래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중개업자들에 의하여 정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기인하여 

권리금 이해관계자들의 금전적 이득이 

과도한 권리금의 발생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

권리금

임차인의 노력으로 상가에 대한 무형

의 가치 증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

무형의 가치 손실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며, 상대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

여 보증금과 월임대료 및 기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보상의 

필요성이 없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임대

인·임차인 선호한다.

소득에 대한 명백한 탈세행위이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설

권리금

임차 목적물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편

의시설 등의 경우 시설권리금 형성의 

요인이 되므로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던 시

설물을 승계하는 것은 노후화된 시설

물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가

치가 미비하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사업수익으

로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 사고이다. 제3자 또는 신

임차인이 현임차인의 사업능력부족으

로 발생한 사업 손실을 보상하여 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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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존해석 재해석

영업

권리금

영업권리금은 영업상의 노하우, 거래

처 확보, 고객들과의 신뢰 등에 대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다.

지역권리금의 특성인 교통, 접근성, 

가시성, 동선, 상권, 건물외관 등을 제

외한 현임차인의 실질적인 영업권리금

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법적장치나 제도가 없으므로 영업권리

금은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

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의 5년의 

계약 갱신요구기간으로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혹은 없다는 논쟁이 있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임차인(영세사

업자)들에게 영업기간을 보호하여 주

기 위한 것이다. 권리금의 크기와 관

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논쟁의 본질이 

아니며,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상가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계약은 상가임대차계약에 부종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상가임대차계

약이 종료하면 권리금계약도 소멸한

다.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이 합의하여 명시하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 조항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동의

하지 않으면 신임차인이 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는 권리금 시장은 존

재할 수 없다.

임대인이 동의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

감과 임차인에게 월임대료를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가

지고 있는 임대인으로부터 한정된 계

약기간 동안 사용·수익권을 확보한 임

차인이 보증금보다 과도한 권리금을 

받음으로 인하여 임대인보다 더 큰 재

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이 합의하여 명시하는 ‘계약기간 및 

임대료 조항, 원상회복 조항’ 으로 인

하여 임차인이 점포사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금이란 명

목으로 사업 손실을 보상받고자 할 가

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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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권리금 재해석에 대한 실증분석

제 1 절  가설설정과 연구모형

  본 연구는 시장이해관계에 따라 권리금 시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로 확대하여 권리금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다. 특히 권리금 거래에 있

어서 중개업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금전적 이득이 과

도한 권리금을 생성하는 요인임을 3장의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파악하였

다. 본 연구는 시장이해관계에 기초한 상가권리금의 재해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해석의 내용에 따라 권리금은 <그림 4-1>과 같이 시장이

해관계에 따라 저항감(거부감)없이 신임차인이 지불할 수 있는 통상적인 

권리금보다 과도한 권리금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과도한 권

리금은 통상적인 권리금과 추가된 권리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권리금이 발생함에 따라 중개업자들이 취하는 금전적 이득은 통상

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금 수수료 이외에 추가된 권리금 수수료로 구분

이 가능하다.

<그림 4-1> 과도한 권리금과 금전적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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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및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권리금은 보증금과 비교되어 연구들

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은 권리금계약은 상가

임대차계약에 부종하는 계약이라는 것에 있는 것이다. 즉 법 규정이 있는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지만, 법 규정이 없는 권리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는 권리금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즉 권리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임차인들이 느끼는 금전적 부담은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과 비교되어지

고 있다. 따라서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클수록 임차인들이 지불해야 할 권

리금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권리금은 보증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가설 1과 같은 연구가

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보증금과 권리금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과도한 권리금을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권리금이 권리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면,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중개업자들의 금전적 이득이 과도한 권리금의 발생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1>에서 금전적 이득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

리금수수료 이외에 추가된 권리금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

전적 이득은 권리금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중개업자들의 금전적 이득은 과도한 권리금의 발생요인으로 작

용할 것이다. 

  현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 과도하게 지불한 권리금을 회수하

지 못하였다면 상가임대차계약 종료와 함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

다. 따라서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사업

수익으로 회수하거나 아니면 신규임차인을 통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즉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시점에 반환받는 보증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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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지 못하는 권리금이 과다하다는 것이 임대인과의 재협상 시 임차인

들로 하여금 임대인의 월임대료 인상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홀드업 상황

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3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 과도한 권리금은 월임대료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실증분석의 목적은 3장의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설정한 가설을 실증

분석함에 있다. 따라서 각각의 기본변수들을 이러한 분석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형에 맞는 요인으로 재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과

도한 권리금의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므로 권리금이 종속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독립변수와 권리금은 일정한 함수관계에 있을 

것이므로 다음 <그림 4-2> 와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4-2〉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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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구성과 연구방법

 1. 변수의 구성요소 및 기초통계

  1) 변수의 설명

  2장에서 권리금의 결정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권리금 결정요인 실증분석

을 한 선행연구에서 얻은 결정요인들을 경제적요인, 물리적요인, 기타로 

아래〔표 4-1〕과 같이 분류 정리하였다.118) 

 

 〔표 4-1〕선행연구들의 권리금 결정요인 변수

분류 권리금 결정요인 변수

경제적 요인 보증금, 월임대료, 지가, 월매출액, 시설/인테리어 비용

물리적 요인
중심지와의 거리, 입점층, 면적, 계약면적, 건물총층수, 버스정

류장과의 거리, 시설요소, 

기타 영업기간, 영업요소, 주류판매,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변수와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신임차인

이 중개업자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상가임대차 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다. 주로 임대인에 의하여 정해지는 정보는 보증금, 월임대료, 계

약기간이라고 한다면 권리금 및 상가에 대한 물리적·입지적 정보들은 중

개업자에 의하여 취합·정리·선정되어 상가임대차를 원하는 임차인들에게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정보는 중개업자가 보유하고 있으

118)김철호·정승영(2010)은 권리금 결정요인으로 회귀분석 결과 면적(0.370),월임대료(0.361),지가(0.299),중심지와

의 이격거리(0.288),도로의 폭(-0.180),층(0.120),상가업종(0.108)이 도출되었다.김학환·정승영(2010)은 권리금 결

정요인으로 회귀분석 결과 보증금(0.730)이 도출되었다.김형주(2011)은 권리금 결정요인으로 회귀분석결과 월매

출액(0.351),면적(-0.299),주류판매(-0.286),건물총층수(0.252),시설인테리어(0.229),입점층(-0.208),영업기간

(0.0852)이 도출되었다.김정욱·이세환(2012)은 권리금 결정요인으로 월매출액 수준(0.4502),대리점운영권,주류판

매 등의 허가권에 대한 댓가(0.2480),영업중인 상가의 계약기간(-0.0557),지역구분(0.0389)이 도출되었다.박준모

(2013)은 권리금 결정요인 회귀분석결과 기대수익(0.624),지가수준(0.169)로 분석되었고,기대수익 형성요인 회귀

분석결과 계약면적(0.457),지가수준(0.246),버스정류장과의 거리(-0.220),영업요소(0.192),시설요소(0.172)가 도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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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중개업자로부터 상가임대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러

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써

브 연구실의 도움을 받아 2012년 10월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가맹중개업

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적인 상가임대차정보 59,145개의 현황자료에 대

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현황자료는 상가명, 상가구분, 현업

종, 계약면적, 전용면적, 매매가, 보증금, 월세, 권리금, 해당층, 건물총층

수, 준공일자, 주차가능여부, 입주가능여부, 인접한 전철역명, 역과의 거리

(버스, 도보), 주소, 엘리베이터유무, 매물설명들이 기록되어 있다.  

  연구분석을 위하여 상기 현황자료에서 권리금이 없는 상가, 버스거리로 

근접거리를 나타낸 상가119), 전철역에서 도보거리 10분 이상인 상가120), 

4층 이상인 상가, 지하 2층 이하인 상가, 전용면적 1평 이하 또는 50평 

이상인 상가, 보증금보다 월세가 많은 상가, 권리금이 4억원 이상인 상가, 

접대주점·안마시술소·고시원, 기본 현황자료에 데이터가 하나라도 없는 상

가 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4,800개의 상가에 대한 자료를 기본 데이

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출하였다. 

  따라서 입수한 상가임대차정보 중에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결정요소들

을 중심으로 독립변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보증금, 공시지가121), 도보거리, 역이용인구122), 해당 층이 독립변수로 선

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권리금을 둘러싼 시장이해관계가 권리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전적 이득이

란 명목으로 권리금 수수료를 도모하는 권리금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이 받는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 비율123)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으

119)역으로부터 버스로 이동하는 상가는 역세권이라 칭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120)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www.urban.seoul.go.kr),2012.1,“역세권은 역(기

차,지하철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상업,업무,주거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권역을 의미하는데,역세권의 범위

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으나 보통 도보로 5~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역사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

의 지역을 지칭한다.”

121)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탈 www.onnara.go.kr

122)국가교통DB센터 www.ktdb.go.kr

123)권리금수수료비율 보증금월임대료× ×

권리금가액×
으로 정의한다.권리금 수수료는 정해진 것이 없

으나 보통 권리금 가액의 10%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중개수수료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임대료×100)×0.009이

므로 중개수수료에 대비한 권리금 수수료의 비율을 권리금수수료비율이라고 하였다.따라서 권리금 수수료비율

이 1보다 크면 중개수수료보다 권리금수수료가 더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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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역요인이 권리금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별소득, 역

세권의 규모를 추가적으로 변수로 선정하였고, 보증금과 비교한 권리금의 

크기에 따라 권리금 독립변수의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권리금크기

를 더미변수로 선정하였다. 다음〔표 4-2〕와 같이 1차적으로 선정된 변

수들의 영향정도를 파악하여 과도한 권리금을 분석하기 위한 독립변수를 

선정하고자 한다. 과도한 권리금이 분석되어지면 아래의 기초변수는 최종

적으로 과도한 권리금의 결정요인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각

의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표 4-3〕과 같다. 

 〔표 4-2〕기초변수 선정

분류 변수(단위) 선정

경제적 요인
단위면적당 월임대료(만원), 단위면적당 보증금(만원), 공시지가

(만원), 구별소득(만원) 

물리적 요인 역이용인구(명), 도보거리(분), 해당층, 역세권 규모

시장관계 요인 단위면적당 권리금 수수료비율, 권리금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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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약칭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 UPremium 단위면적당 권리금 상가의 3.3㎡당 권리금

독립 UCommission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

상가의 3.3㎡당

권리금수수료비율

독립 URent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상가의 3.3㎡당

월임대료

독립 UDeposit 단위면적당 보증금
상가의 3.3㎡당

보증금

독립 LPrice 공시지가
상가가 위치한 전철역의 

평균공시지가

독립 AIncome 구별소득
상가가 위치한

구별소득

독립 WDistance 도보거리 상가와 역과의 도보거리

독립 SPopulation 역이용인구

상가와 가장 근접한 

역의 하루 평균 

이용인구

더미독립 DFloor 층더미
1층 = 1

-1층, 2층, 3층 = 0

더미독립 DStation 역세권더미
단위역세권 = 0

더블역세권 이상 = 1

더미독립 DPSize 권리금크기더미
권리금 > 보증금 = 1

권리금 ≦ 보증금 = 0

〔표 4-3〕 변수의 설명 

  2) 기초통계량

  상가건물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한 결과 다음 〔표 4-

4〕와 같다. 단위면적당 권리금은 평균이 3.3㎡당 282.41만원이고, 최소

값은 3.3㎡당 1.33만원, 최대값 3.3㎡당 7,500만원으로 나타났고, 단위면

적당 권리금 수수료 비율은 평균이 2.91이고, 최소값이 0.03, 최대값이 

33.33으로 나타났다. 단위면적당 월임대료는 평균이 3.3㎡당 9.1만원이고, 

최소값 3.3㎡당 1만원, 최대값 3.3㎡당 83.33만원으로 나타났고, 단위면적

당 보증금은 평균이 3.3㎡당 173.54만원이고, 최소값 3.3㎡당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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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값 3.3㎡당 4,545.45만원으로나타났다. 공시지가는 평균이 1,015.62만원

이고, 최소값 99만원, 최대값 5,110만원으로 나타났고, 구별소득은 평균이 331.44

만원이고, 최소값 241.8만원, 최대값 479.80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보거리는 평균이 

4.26분이고, 최소값 1분, 최대값 10분로 나타났고, 역이용인구는 평균이 55,315명

이고, 최소값 1,873명, 최대값 213,023명으로 나타났다.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단위면적당 권리금(만원) 1.33 7500.00 282.41 326.97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 0.03 33.33 2.91 1.97 

단위면적당 월임대료(만원) 1.00 83.33 9.10 6.57 

단위면적당 보증금(만원) 12.50 4545.45 173.54 169.12 

공시지가(만원) 99 5110 1015.62 729.59 

구별소득(만원) 241.80 479.80 331.44 58.20 

도보거리(분) 1.00 10.00 4.26 2.42 

역이용인구(명) 1873 213023 55315 41561 

층수더미 0.00 1.00 0.84 0.37 

역세권더미 0.00 1.00 0.29 0.45 

권리금크기더미 0.00 1.00 0.65 0.48 

〔표 4-4〕기초통계량

  3) 기초통계분석 

  구체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주어진 점포들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자 기

초분석을 하였다.〔표 4-5〕는 해당층에 따라 상가들의 분포를 살펴본 것

이다. 1층에 분포한 상가들이 전체 4,800개 점포 중에서 4,039개 점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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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를 차지하였다. 2층이 40개 점포로 8.4%, 지하1층이 281점포로 

5.9%, 3층이 79개의 점포로 1.6%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권리금이 형성되

는 상가는 1층에 소재한 상가임을 추측하여 볼 수 있다.

〔표 4-5〕 해당층별 상가빈도 

해당 층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지하1층        281        5.9        5.9

1층      4,039       84.1      90.0

2층        401        8.4 98.4

3층         79        1.6 100.0

합계      4,800      100.0
  

 

  조사에 사용되어진 상가들의 구별 분포 빈도는 〔표 4-6〕과 같다. 서

울시 소재한 25개 구가 전부 포함되며, 분석대상 상가가 가장 많은 지역

은 강남구로 527개 상가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금천구로 13개 상가이

다.124) 

〔표 4-6〕서울 구별 상가분포빈도

빈도

(개)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개)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금천구 13 0.3 0.3 동작구 160 3.3 49.6

중랑구 226 4.7 5.0 구로구 126 2.6 52.3

관악구 217 4.5 9.5 동대문구 168 3.5 55.8

강북구 214 4.5 14.0 성동구 186 3.9 59.6

중구 131 2.7 16.7 서대문구 105 2.2 61.8

도봉구 201 4.2 20.9 양천구 158 3.3 65.1

성북구 151 3.1 24.0 강동구 348 7.3 72.4

은평구 204 4.3 28.3 영등포구 141 2.9 75.3

강서구 173 3.6 31.9 마포구 201 4.2 79.5

노원구 279 5.8 37.7 송파구 341 7.1 86.6

광진구 268 5.6 43.3 강남구 527 11.0 97.6

종로구 127 2.6 45.9 서초구 116 2.4 100.0

용산구 19 0.4 46.3 합계 4,800 100.0

124)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4,800개 상가의 구별 분포는 59,145개 상가의 구별 분포와는 다소 상이하나,본 분석

은 구별 분석이 아닌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이므로 큰 무리가 따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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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권리금을 둘러싼 이해관계들을 실증분석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권리금이 생성·거래되고 있음을 새롭게 조명함

으로써 권리금 시장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구성개념

들의 유의적인 상관관계 또는 그 영향 정도를 검증하는 것이 분석의 주 

목적이 될 것이다. 이는 본 연구논문이 탐색의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방법의 선택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관관계를 통하여 

각각의 변수 요인들의 관계정도를 일차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선

행연구를 토대로 선정된 기초변수는 과도한 권리금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

들로 재정리되어야 한다. 즉 선정된 기초변수들을 독립변수들로 하고 권

리금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

들을 가지고 과도한 권리금을 분석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정리하였다.

  가설 1의 과도한 권리금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회귀분석과 개념은 동일하지만 종속

변수가 양적변수가 아니라 이분변수라는 점이 다르다. 회귀분석이 종속변

수가 양적변수일 때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내는 방법이라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두 집단으로 나뉜 이분변수일 때 사용하

는 통계적 방법이다. 그러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두 집단 판별분석과 

유사하지만 판별분석은 분석자료가 판별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하

는 경우로 제한되는 반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별도의 기본 가정이 필요

하지 않아 분석자료의 특성에 제한되지 않는다. 

  회귀계수의 추정에 있어 선형 회귀분석에서는 최소자승법을 통하여 잔

차를 최소화하는 값을 찾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최대우도측정법

을 통하여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likelihood)을 최대화하는 값을 찾는다. 

이때 추정된 회귀계수 는 다른 독립변수의 수준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해당 독립변수를 한 단위 증가시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발생하

지 않을 확률보다 exp()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지스틱 회귀

계수에 대한 검정은 Wald 통계 값을 이용하는데, 이는 회귀분석에서 t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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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125) 

  가설2와 가설3의 검증을 위하여 영향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1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 

영향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인과관계 

또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회귀분석은 하나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어떤 것이고, 그 변수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

수는 어떤 것인지, 종속변수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은 

무엇인지를 입증하고자 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기초는 상관관계에 있는 것

이다. 따라서 가설 1에서 과도한 권리금이 분석되어지면, 가설 2을 입증하

기 위하여 과도한 권리금이라 할 수 있는 보정된 권리금과 보정되지 않은 

권리금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 분석하였고, 가설 3

을 입증하기 위하여 월임대료를 종속변수로 하여 가설 1의 과도한 권리금

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는 비표준화 회귀계수로서 회귀식의 부분기울기가 되며, 다른 독립변

수들의 값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특정 독립변수 의 값이 1단위 증가할 

때 값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125)성태제,『알기쉬운통계분석』,서울 :학지사,2012,pp.27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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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권리금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단위면적당 보증금

제 3 절  변수의 분포와 상관관계

 1. 변수의 분포

  단위면적당 권리금,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 단위면적당 월임대

료, 단위면적당 보증금, 공시지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

다.

〈그림 4-3〉주요 변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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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전제조건에 부합되도록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자연로그를 사용하여 변수변환을 실시하였다. 위의 원시자료의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변수의 분포가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가 되도록 자료를 로그변환시켰다. 단위면적당 권리금, 단

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단위면적당 보증금, 공

시지가 모두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126) 

126)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원 데이터의 분석값과 로그변환하여 분석한 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다.따라

서 변수의 로그변환 값은 기본적으로 원데이터를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로그변환한 값과 원데이타의 분석 값에

큰 차이가 없다면 로그변환한 변수분포는 본 연구의 원데이터가 다중회귀분석의 전제조건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판단여부로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본 연구는 이항로짓의 통계방법도 활용하므로 자연로그 취한 변수

값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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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권리금 단위면적당수수료비율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단위면적당 보증금

공시지가

<그림 4-4> 주요 변수의 분포(자연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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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요인변수들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행한 결

과〔표 4-7〕과 같다. 상관분석은 2개의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

떤지를 수치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며 –1에서 1까지의 값을 취한다. 

상관계수의 부호가 양(+)일 때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음(-)일 때

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상관관계의 강도는 상관계

수의 절대 값으로 평가한다. 어느 쪽도 1에 가까울수록 상관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상관계수의 값은 0에 가까운 값

이 된다. 

  분석결과 단위면적당 권리금은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r=.138, 

p<.001), 단위면적당 월임대료(r=.673, p<.001), 단위면적당 보증금(r=.506, 

p<.001), 공시지가(r=.161, p<.001), 구별소득(r=.045, p<.01), 역이용인구

(r=.180, p<.001), 더미층수(r=.150, p<.001), 더미역세권(r=.088, p<.001), 권

리금크기(r=.327, p<.001)에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도보거리(r=-.165, p<.001)에 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은 공시지가(r=.087, p<.001), 역이용인구

(r=.101, p<.001), 더미역세권(r=.048, p<.01), 권리금크기(r=.417, p<.001)에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r=-.233, p<.001), 단위면적당 보증금(r=-.187, p<.001), 도보거리(r=-.131, 

p<.001), 더미층수(r=-.286, p<.001)에 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단위면적당 월임대료는 단위면적당 보증금(r=.733, p<.001), 공시지가

(r=.240, p<.001), 구별소득(r=.174, p<.001), 역이용인구(r=.235 p<.001), 더

미층수(r=.209 p<.001), 더미역세권(r=.086 p<.001)에 정(+)의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보거리(r=-.141 p<.001)에 부(-)의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면적당 보증금은 공시지가(r=.129, p<.001), 구별소득(r=.07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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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용인구(r=.156 p<.001), 더미층수(r=.187 p<.001), 더미역세권(r=.054 

p<.001)에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보거리

(r=-.115 p<.001), 권리금크기(r=-.141 p<.001)에 부(-)의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구별소득(r=.602, p<.001), 역이용인구(r=.597, p<.001), 더미역

세권(r=.101, p<.001), 권리금크기(r=.050, p<.01)에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미층수(r=-.121, p<.001)에 부(-)의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소득은 도보거리(r=.070, p<.001), 역이용인구(r=.234, p<.001), 더미역

세권(r=.041, p<.01)에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

미층수(r=-.091, p<.001)에 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도보거리는 더미층수(r=.079, p<.001)에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권리금크기(r=-.106, p<.001)에 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이용인구는 더미역세권(r=.429, p<.001), 권리금크기(r=.064, p<.001)에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미층수(r=-.115, 

p<.001)에 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미층수는 더미역세권(r=-.042, p<.01)에 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미역세권은 권리금크기(r=.058, p<.001)에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단위면적당 권리금은 단위면적당 

월임대료와 단위면적당 보증금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단위면적당 월임대료는 단위면적당 보증금과 강한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위면적당 권리금 수수료 비율은 단위면

적당 월임대료와 단위면적당 보증금과 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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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단위면적

당 권리금
1 　 　 　 　 　 　 　 　 　 　

2.단위면적

당 권리금 

수수료비율

.138*** 1 　 　 　 　 　 　 　 　 　

3.단위면적

당월임대료
.673*** -.233*** 1 　 　 　 　 　 　 　 　

4.단위면적

당 보증금
.506*** -.187*** .733*** 1 　 　 　 　 　 　 　

5.공시지가 .161
***

.087
***

.240
***

.129
***

1 　 　 　 　 　 　

6.구별소득 .045
**

.003 .174
***

.073
***

.602
***

1 　 　 　 　 　

7.도보거리 -.165*** -.131*** -.141
***

-.115
*** -.002 .070*** 1 　 　 　 　

8.역이용인

구
.180

***
.101

***
.235

***
.156

***
.597

***
.234

***
-.005 1 　 　 　

9.더미층수 .150*** -.286*** .209*** .187*** -.121
***

-.091
*** .079*** -.115

*** 1 　 　

10.더미역

세권
.088*** .048** .086*** .054*** .101*** .041** -.011 .429*** -.042** 1 　

11.권리금

크기
.327

***
.417

***
.007

-.141
*** .050

**
-.010

-.106
*** .064

***
.001 .058

***
1

〔표 4-7〕상관관계분석

* p<0.05, ** p<0.01, *** p<0.001

   

제 4 절  과도한 권리금에 대한 실증분석

  1. 과도한 권리금의 판별기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두 집단 혹은 그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에 개별 관측치들이 어느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계 방법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분석 목적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일

반 회귀분석과 유사하나 종속변수가 명목척도로 측정된 범주형 질적 변수

인 경우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회귀분석과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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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의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

하면 반환받지 못하는 권리금은 반환받는 보증금과 각각 비교 검토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보증금127)과 권리금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

하여 두 집단으로 분리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과도한 권리금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항 로지스틱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 


      ⋯ 

  괄호 안의 부분을 logit 이라 부른다. P는 개별 케이스가 어떤 집단에 속할 확률

이고 1-p는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다. 따라서 이 값이 높을수록 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값을 k개의 예측 변수를 이용하여 예측하겠

다는 것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목적이다. 회귀계수가 양(+)의 값일 때 그 변수 값

이 높아질수록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고 음(-)의 값이 높을수록 특정 집

단에 속할 확률은 낮아진다. 이 계수들을 해석함으로써 어떤 변수가 특정 집단에 속

할 확률을 높이거나 낮추는지 결정 할 수 있다.

  권리금크기(권리금>보증금, 권리금≦보증금)에 대해 다중회귀분석128)

을 통해 선정된 최종 주요변수들129)(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 단위

면적당 월임대료, 구별소득, 더미층수)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 분석결과는〔표 4-8〕과 같다.

127)보증금 외에 상환보증금(보증금+월임대료×100)으로 통계를 돌려보았으나 변수의 분포가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보증금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128)단위면적당권리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단위면적당월임대료,단위면적당보증금,구별소득,더미층수,더미권리금

크기,더미역세권,공시지가,역이용인구,보도거리,단위면적당권리금수수료비율을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독립변수는 단위면적당월임대료,단위면적당보증금,구별소득,더미층수,권리금크

기,단위면적당권리금수수료비율로 분석되었다.

129)과도한 권리금이 발생하는 상황을 파악하고자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활용한 것은 권리금>보증

금,권리금≦보증금의 2항으로 분류한 것이다.따라서 기초변수를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물로 얻은 단위면적당 보

증금,권리금크기도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지만 이항로지스틱분석에서의 독립변수로는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였

다.단위면적당 권리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단위면적당 권리금 수수로비율,단위면적당 월임대료,구별소득,더미

층수를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DW=1.569의 값을 얻었다.DW의 영가설은 ‘상관이 0이다’로 잔차 사이

에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이고,대립가설은 ‘상관이 존재 한다’이다.따라서 DW의 영가설이 채택되는지 TheR

packagesoftware(ver.3.0.1,GPL:GeneralPublicLicense)을 통해서 확인하였다.DW=1.569,p<0.05이므로,유의미한

자기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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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의 계수 값은 0.059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단위면적당 월임대료의 계수 값은 0.059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구별소득의 계수 값은 

-0.002로 p<0.01 수준에서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더미층수의 계수 

값은 1.360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likelihood값

은 4298.108로 나타났다.

  즉, 권리금크기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구별소득, 더미층수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B wald p-value Exp(B)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
0.059 834.490 0.000*** 1.061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0.059 87.872 0.000*** 1.060

구별소득 -0.002 10.974 0.001** .998

더미층수 1.360 112.760 0.000*** 3.897

Constant -2.747 100.915 0.000*** .064

likelihood 4298.108

* p<0.05 ** p<0.01 *** p<0.001

〔표 4-8〕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도출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권리금크기      단위면적당권리금수수료비율 

단위면적당월임대료  구별소득   더미층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B)는 다른 독립변수들의 값을 일정하

게하였을 때 독립변수의 값이 1단위 증가하면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클 확

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독립

변수들의 값이 동일하다고 할 때, 독립변수에서 한 단위 높아질 때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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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증금보다 클 확률이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 비율에서는 1.061배, 

단위면적당 월임대료에서는 1.060배, 구별소득에서는 0.998배, 층수에서

는  3.897배 정도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층수가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권리금이 보증금의 1.5배, 2배, 2.5배, 3배, 3.5배, 4배보다 큰 

상황을 각각 권리금 과다시장이라고 가정하여 각각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하였다.

  권리금크기(권리금>보증금, 권리금≤보증금)에 따른 주요변수(단위면적

당 권리금수수료비율,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구별소득, 더미층수)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 분석결과는 〔표 4-

9〕와 같다.

  모형1은 앞선 〔표 4-8〕과 같다. 

  모형2 권리금크기 1.5배의 경우,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의 계수 

값은 0.037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단위면적당 

월임대료의 계수 값은 0.040으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

타났으며, 구별소득의 계수 값은 -0.001로 p<0.05 수준에서 부(-)의 관

계가 나타났고, 더미층수의 계수 값은 0.979로 p<0.001 수준에서 정(+)

의 관계가 나타났다. likelihood값은 5100.390으로 나타났다.

  모형3 권리금크기 2배의 경우,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의 계수 값

은 0.030으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단위면적당 

월임대료의 계수 값은 0.040으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

타났으며, 더미층수의 계수 값은 0.812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

계가 나타났다. likelihood값은 5017.407로 나타났다.

  모형4 권리금크기 2.5배의 경우,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의 계수 

값은 0.025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단위면적당 

월임대료의 계수 값은 0.045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

났으며, 더미층수의 계수 값은 0.672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

가 나타났다. likelihood값은 4355.464로 나타났다.

  모형5 권리금크기 3배의 경우,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의 계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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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022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단위면적당 월

임대료의 계수 값은 0.047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

으며, 더미층수의 계수 값은 0.508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likelihood값은 3670.760으로 나타났다.

  모형6 권리금크기 3.5배의 경우,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의 계수 

값은 0.020으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단위면적당 

월임대료의 계수 값은 0.052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

났으며, 더미층수의 계수 값은 0.479로 p<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likelihood값은 2842.722로 나타났다.

  모형7 권리금크기 4배의 경우,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의 계수 값

은 0.020으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단위면적당 

월임대료의 계수 값은 0.056으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

타났으며, 더미층수의 계수 값은 0.480으로 p<0.01 수준에서 정(+)의 관

계가 나타났다. likelihood값은 2391.979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권리금은 층수가 가장 큰 결정요인 (Exp(B)=3.9)으로 

나타났고, 권리금 1.5배일 경우 층수의 효과(Exp(B)=2.7)는 줄기 시작하

면서 권리금 3배일 경우 층수의 효과(Exp(B)=1.6)는 평준화 되어진다고 

판단된다.130)

   또한 구별소득은 권리금크기와 부(-)의 영향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종로구, 용산구, 중구가 강동구, 중랑구 보다 권리금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은 권리금 크기 1.75배일 경우부터

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130)본 연구의 목적이 과다한 권리금의 존재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에 있으므로 로지스틱 분석을 통한 방향성을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층간의 효과가 줄어드는 시점을 평준화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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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모형1

권리금크기

(보증금 

×1배)

모형2

권리금크기

(보증금 

×1.5배)

모형3

권리금크기

(보증금 

×2배)

모형4

권리금크기

(보증금 

×2.5배)

모형5

권리금크기

(보증금 

×3배)

모형6

권리금크기

(보증금 

×3.5배)

모형7

권리금크기

(보증금 

×4배)

B(wald)
†

B(wald)
†

B(wald)
†

B(wald)
†

B(wald)
†

B(wald)
†

B(wald)
†

단위

면적당 

권리금수수

료비율

0.059

(834.490)
***

0.037

(803.718)
***

0.030

(800.701)
***

0.025

(723.708)
***

0.022

(639.138)
***

0.020

(536.725)
***

0.020

(495.222)
***

단위

면적당 

월임대료

0.059

(87.872)
***

0.040

(55.635)
***

0.040

(57.374)
***

0.045

(66.088)
***

0.047

(64.094)
***

0.052

(64.264)
***

0.056

(68.130)
***

구별

소득

-0.002

(10.974)
**

-0.001

(5.571)
*

-0.001

(1.032)

-0.001

(1.706)

-0.001

(1.556)

0.000

(0.217)

0.000

(0.292)

더미

층수

1.360

(112.760)
***

0.979

(76.362)
***

0.812

(53.683)
***

0.672

(32.804)
***

0.508

(16.453)
***

0.479

(11.255)
**

0.480

(9.453)
**

Constant

-2.747

(100.915)
***

-2.427

(100.498)
***

-2.985

(152.003)
***

-3.329

(165.623)
***

-3.577

(160.781)
***

-4.252

(170.954)
***

-4.919

(189.660)
***

likelihood 4298.108 5100.390 5017.407 4355.464 3670.760 2842.722 2391.979 

분류

정확 %
78.3 72.9 73.6 78.8 83.6 88.6 90.8 

Exp(B)131) 3.897 2.660 2.252 1.957 1.662 1.615 1.616

관찰값
0=1686

1=3114

0=2259

1=2541

0=2930

1=1870

0=3548

1=1252

0=3902

1=898

0=4206

1=594

0=4330

1=470

* p<0.05 ** p<0.01 *** p<0.001, 권리금≦(보증금*k) = 0, 권리금>(보증금*k) = 1

† : p-value

〔표 4-9〕 권리금크기에 따른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표 4-9〕에 따라 권리금이 보증금의 1배보다 큰 상황을 권리금 과다

시장이라고 한다면, 1층의 경우 다른 층에 비하여 권리금 과다시장이 발

생할 가능성이 3.90배이다. 권리금이 보증금의 2배인 상황을 권리금 과다

131)더미층수에 대한 Exp(B)값을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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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라고 한다면, 1층의 경우 다른 층에 비하여 권리금 과다시장이 발

생할 가능성이 2.25배이다. 권리금이 보증금의 3배인 상황을 권리금 과다

시장이라고 한다면, 1층의 경우 다른 층에 비해 권리금 과다시장이 발생

할 가능성이 1.66배이다. 권리금이 보증금의 4배인 상황을 권리금 과다시

장이라고 한다면, 1층의 경우 다른 층에 비해 권리금 과다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1.62배이다. 

  권리금이 보증금의 3배 이상인 상황이 되면, 권리금이 보증금에 비해 

많아지더라도 다른 층에 비해 1층을 권리금 과다시장이라고 구별할 가능

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 즉, 권리금이 보증금의 3배 이상이 되는 상황부

터는 1층 입점 여부는 권리금 과다시장 판별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1층의 효과로 판단하여 보고자 한다. 층수가 

있는 상업용 건물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층수는 1층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1층에 입점하는 점포는 다른 층에 비해 권리금이 발생할 가능

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권리가액도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그런데 어느 수준 이상으로(보증금 대비 배) 커지게 되면, 1층이 더 이

상 권리금 과다시장이라고 판별될 확률(가능성)이 변하지 않게 된다. 즉, 

1층 입점여부의 의미가 크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층 입점여부가 권리금 과다시

장 판별에 영향을 더 이상 줄 수 없을 정도로 권리금이 높아지는 상황을 

찾게 되었는데 그 상황이 바로 =3인 경우이다. 따라서 연구가설로 세운 

“가설 1. 보증금과 권리금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과도한 권리금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채택이 되었다. 

  2. 과도한 권리금의 형성요인

  

  권리금이 보증금의 3배가 되는 상황을 권리금 과다시장132)이라고 한다

면 권리금 과다한 시장에서의 권리금 형성요인을 파악하여 볼 필요가 있

다. 이는 가설 2의 금전적 이득이 과도한 권리금의 발생요인이 되는지를 

132)통계분석 결과에 따른 권리금 과다시장이라고 하는 것이며,시장상황 또는 개별 임차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상

황에 따라 권리금이 3배가 안되어도 과다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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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3배가 되는 상황을 권리금 과다시장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기초변수들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금전적 이득이 권리금에 유의적인 영향이 있는지

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133) 다음〔표 4-10〕,〔표 

4-11〕과 같은 회귀 계수 값을 얻을 수 있다.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777 .604 .604 205.848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3.101E8 10 3.101E7 731.883 .000

잔차 2.029E8 4789 42373.490

합계 5.131E8 4799

〔표 4-10〕단위면적당 권리금 결정모형에 관한 분산분석표 1 (n=4,800)

133)독립변수 R이 내생변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먼저 R을 OLS로 추정하고 난 뒤 잔차를 모형에 설명변

수로 추가하여 OLS를 추정한다.잔차의 추정계수가 유의적이면(잔차의 추정계수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

되면)R은 내생변수라 할 수 있으며,유의적이지 않으면 R는 내생변수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때 중요한 것은

R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E라는 새로운 설명변수를 1개 이상 추가하여야 한다.이를 수단변수라고 부르며 R와 E

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다중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수로 선정한 권리금수수료비율이 내생변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HausmanTest를 실시하였다.분석된 결과 UnstandardizedResidual의 유의확률이 0.05보다 클 때 단위면

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은 내생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분석결과 UnstandardizedResidual은 p>0.05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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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수준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116.642 22.565 　 -5.169 .000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32.359 .725 .651 44.604 .000 2.577

단위면적당 보증금 .191 .027 .099 7.135 .000 2.315

구별소득 -.452 .066 -.080 -6.840 .000 1.677

더미층수 47.282 8.848 .053 5.344 .000 1.183

더미권리금크기 166.066 7.166 .242 23.174 .000 1.326

더미역세권 11.000 7.476 .015 1.471 .141 1.293

공시지가 .013 .007 .028 1.958 .050 2.548

역이용인구 .000 .000 -.025 -1.868 .162 2.116

도보거리 -.762 1.273 -.006 -.599 .928 1.078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
1.217 .061 .221 20.086 .000 1.461

종속변수 : 단위면적당권리금 

〔표 4-11〕단위면적당 권리금 결정모형에 관한 회귀모형 1

  10개의 독립변수로 단위면적당 권리금 결정요인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

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모형의 F통계값은 731.883, 유의확률은 .000

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단위면적당권리금을 유

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권리금 총변화량의 60.4%(수정 결정

계수)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 

  단위면적당 월임대료의 계수 값은 0.651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단위면적당 보증금의 계수 값은 0.099로 p<0.001 수준

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구별소득의 계수 값은 -0.080로 

p<0.001 수준에서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더미층수의 계수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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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3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권리금크기의 계수 

값은 0.242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의 계수 값은 0.221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

가 나타났다. 권리금크기와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이 유의한 값을 

얻었기 때문에 권리금 형성요인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금전적 이득이 권리

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종속변수인 단위면적

당 권리금이 적정한 권리금인지 아니면 과도한 권리금인지에 대한 파악은 

할 수가 없다. 

  앞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임차인이 반환받는 보증금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한 권리금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권리금이 보증금보

다 3배 이상 커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중개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리금이 과도하게 되는 것이라면 4장 1절에서 살펴본 <그림 4-1>과 

같이 통상적인 권리금보다 인위적으로 추가되는 권리금이 과도한 권리금

일 것이다. 이러한 권리금의 분리에 따라 수수료도 구분이 가능하다. 과도

한 권리금의 형성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표 4-11〕에서 독립변수로 선

정한 권리금크기와 단위면적당 권리금수수료비율을 제하고, 부(-)의 영향

을 보여주지만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역이용인구 변수를 제하였다. 따라

서 과도한 권리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상황에서의 권리금을 전체적으로 

보정하여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리금≦(보증금×)이면 0, 권리금>(보증금×)이면 1이라고 하였으므

로 과도한 권리금이라 하는 보정된 단위면적당 권리금은 아래와 같은 수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보정된단위면적당권리금

단위면적당권리금×단위면적당보증금××

여기서

  권리금 ≤보증금×
권리금 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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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수식에서 권리금≦보증금이면 3=0, 권리금>보증금이면 3=1이 된

다. 또한 중개업자들은 과도한 권리금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권리금수수

료134)보다 추가된 권리금 수수료로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

서 추가수수료이득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추가수수료이득 권리금수수료보정된권리금수수료

  따라서 본 연구의 기초변수로 선정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단위면

적당 권리금과 보정된 권리금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하

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추가수수료이득을 독립변

수로 하여 변수로서 유의미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연구가설로 세운 

“가설 2. 중개업자들의 금전적 이득은 과도한 권리금의 발생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표 4-13〕은 k=3일 때의 단위면

적당 권리금을 종속변수로 한 것이고,〔표 4-15〕는 k=3일 때의 단위면

적당 보정된 권리금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이다.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683 .467 .466 238.976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2.394E8 7 3.420E7 598.802 .000

잔차 2.737E8 4792 57109.662

합계 5.131E8 4799

〔표 4-12〕단위면적당 권리금 결정모형에 관한 분산분석표 2 (n=4,800)

134)일반적으로 권리금 시장에서 권리금수수료는 권리가액의 10%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같은 비율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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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수준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164.379 24.059 　 6.832 .000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32.234 .807 .648 39.933 .000 2.367

단위면적당 보증금 .034 .030 .018 1.128 .260 2.184

구별소득 -.574 .075 -.102 -7.678 .000 1.593

도보거리 -8.804 1.457 -.065 -6.044 .000 1.047

더미층수 14.251 9.919 .016 1.437 .151 1.103

더미역세권 20.938 7.698 .029 2.720 .007 1.018

공시지가 .028 .006 .063 4.652 .000 1.654

종속변수 : 단위면적당 권리금, k=3일때 

〔표 4-13〕단위면적당 권리금 결정모형에 관한 회귀모형 2

  7개의 독립변수로 단위면적당 권리금 결정요인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모형의 F통계값은 598.802, 유의확률은 .000으

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단위면적당 권리금을 유

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권리금 총변화량의 46.6%(수정결정

계수)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 

  단위면적당 월임대료의 계수 값은 0.648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단위면적당 보증금의 계수 값은 유의하지 않았다. 구별

소득의 계수 값은 -0.102로 p<0.001 수준에서 부(-)의 관계가 나타났

고, 도보거리의 계수 값은 -0.065로 p<0.001 수준에서 부(-)의 관계가 

나타났고, 더미층수의 계수 값은 유의하지 않았다. 더미역세권의 계수 값

은 0.029로 p<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공시지가의 계

수 값은 0.063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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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754 .569 .568 161.464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649E8 7 2.356E7 903.822 .000

잔차 1.249E8 4792 26070.613

합계 2.899E8 4799

〔표 4-14〕단위면적당 보정된 권리금 결정모형에 관한 분산분석표 (n=4,800)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수준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119.846 16.255 　 7.373 .000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18.242 .545 .488 33.447 .000 2.367

단위면적당 보증금 .416 .020 .286 20.429 .000 2.184

구별소득 -.332 .051 -.079 -6.562 .000 1.593

도보거리 -8.710 .984 -.086 -8.850 .000 1.047

더미층수 26.888 6.702 .040 4.012 .000 1.103

더미역세권 18.458 5.201 .034 3.549 .000 1.018

공시지가 .013 .004 .039 3.224 .001 1.654

종속변수 : 보정된 권리금, k=3일때

〔표 4-15〕단위면적당 보정된 권리금 결정모형에 관한 회귀모형 

 

  7개의 독립변수로 보정권리금 결정요인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모형의 F통계값은 903.822,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

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단위면적당 권리금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권리금 총변화량의 56.8%(수정결정계수)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 

  단위면적당 월임대료의 계수 값은 0.488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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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나타났고, 단위면적당 보증금의 계수 값은 0.286로 p<0.001 수준

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구별소득의 계수 값은 -0.079로 

p<0.001 수준에서 부(-)의 관계가 나타났고, 도보거리의 계수 값은 

-0.086로 p<0.001 수준에서 부(-)의 관계가 나타났고, 더미층수의 계수 

값은 0.040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더미역세권의 

계수 값은 0.034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공시

지가의 계수 값은 0.039로 p<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권리금 시장이해관계에 따라 권리금 시장에 참여하는 중개업자들로 인

해서 통상적인 권리금에서 과도한 권리금이 추가되어 거래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과도한 권리금이 실제 존재하고 있음을 보정권리금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도한 권리금으

로 인한 중개업자들의 금전적 이득이 권리금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도한 권리금으로 발생한 추가수수료이득이 

권리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다음〔표 4-17〕과 같은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873 .761 .761 159.832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3.907E8 8 4.883E7 1911.515 .000

잔차 1.224E8 4791 25546.383

합계 5.131E8 4799

〔표 4-16〕단위면적당 권리금 결정모형에 관한 분산분석표 3 (n=4,800)



-107-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수준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113.220 16.105 　 7.030 .000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16.160 .579 .325 27.916 .000 2.721

단위면적당 보증금 .473 .021 .245 22.572 .000 2.359

구별소득 -.296 .050 -.053 -5.892 .000 1.602

도보거리 -8.696 .947 -.064 -8.925 .000 1.047

더미층수 28.769 6.637 .032 4.335 .000 1.104

더미역세권 18.089 5.149 .025 3.513 .000 1.018

공시지가 .011 .004 .025 2.703 .007 1.659

추가수수료이득 11.488 .149 .587 76.952 .000 1.168

종속변수 : 단위면적당 권리금 

〔표 4-17〕단위면적당 권리금 결정모형에 관한 회귀모형 3

  

  8개의 독립변수로 단위면적당 권리금 결정요인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모형의 F통계값은 1911.515, 유의확률은 .000으

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단위면적당 권리금을 유

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권리금 총변화량의 76.1%(수정 결정

계수)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 

  단위면적당 월임대료의 계수 값은 0.325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단위면적당 보증금의 계수 값은 0.245로 p<0.001 수준

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구별소득의 계수 값은 -0.053으로 

p<0.001 수준에서 부(-)의 관계가 나타났고, 도보거리의 계수 값은 

-0.064로 p<0.001 수준에서 부(-)의 관계가 나타났고, 더미층수의 계수 

값은 0.032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더미역세권의 

계수 값은 0.025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공시

지가의 계수 값은 0.025로 p<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추가수수료이득의 계수 값은 0.587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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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상의 이항로지스틱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본 연구가설로 세운 

“가설 2. 중개업자들의 금전적 이득은 과도한 권리금의 발생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이 되었다. 

  3. 과도한 권리금에 따른 홀드업 현상

  본 연구에서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임차인이 반환받는 보증금과 비

교하였을 때 과도한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권리금이 보증금보

다 3배 이상 커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권리금이 보증금의 3

배가 되는 시점을 권리금 과다시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야 한다. 권리금 과다시장의 특징은 홀드업상황이 되어 임차인이 임대인

의 월임대료 인상 요구에 순응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3장의 문헌

적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하여 과도한 

권리금이 발생하는 상황을 찾았으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아래 

권리금이 보증금의 3배가 되는 시장을 권리금 과다 시장이라고 가정을 하

고자 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월임대료를 종속변수로 하고 보증금과 권리

금의 상대적 크기인 권리금크기를 독립변수로 하여 권리금>보증금, 권리

금≦보증금의 각각의 상황을 다중회귀분석하여 보면 홀드업의 존재를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설 2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정된 단위면적

당 권리금을 구하였으므로 실제 과도하게 추가된 권리금만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권리금차액  기존단위면적당권리금보정된단위면적당권리금

 따라서 홀드업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과 권리금 차액을 독립변수로 하

여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면 “가설 3. 

과도한 권리금은 월임대료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을 입증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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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권리금≦(보증금×3)인 경우와 권리금>(보증금×3)인 경우의 〔표 

4-19〕,〔표 4-21〕과 같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그 차이를 비교 검

토하였다. 

〔표 4-18〕단위면적당 월임대료 결정모형에 관한 분산분석표 1 (n=3,902)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776 .602 .602 4.08588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98610.184 4 24652.546 1476.691 .000

잔차 65058.281 3897 16.694

합계 163668.465 3901

권리금≦(보증금×3)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수준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3.110 .449 　 -6.933 .000 　

권리금크기135) .952 .096 .101 9.913 .000 1.024

단위면적당 보증금 .027 .000 .748 71.758 .000 1.066

구별소득 .014 .001 .128 12.563 .000 1.025

더미층수 1.324 .189 .073 7.005 .000 1.051

종속변수 :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표 4-19〕단위면적당 월임대료 결정모형에 관한 회귀모형 1 (n=3,902)

  4개의 독립변수로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결정요인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

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모형의 F 통계값은 1476.691,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단위면적당 월임대

료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변화량의 60.2%(수정결정계수)가 모형

135)권리금크기는 권리금/보증금의 실제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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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권리금 크기의 계수값은 0.101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단위면적당 보증금의 계수 값은 0.748로 p<0.001 수준에서 정

(+)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구별소득의 계수 값은 0.128로 p<0.001 수준

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더미층수의 계수 값은 0.073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표 4-20〕단위면적당 월임대료 결정모형에 관한 분산분석표 2 (n=898)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850 .723 .722 3.68610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31648.935 4 7912.234 582.325 .000

잔차 12133.469 893 13.587

합계 43782.404 897

권리금>(보증금×3)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수준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6.989 .784 　 -8.911 .000 　

권리금크기 .813 .059 .241 13.662 .000 1.003

단위면적당 보증금 .057 .001 .787 42.905 .000 1.084

구별소득 .014 .002 .123 6.979 .000 1.001

더미층수 1.349 .317 .078 4.258 .000 1.084

종속변수 :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표 4-21〕단위면적당 월임대료 결정모형에 관한 회귀모형 2 (n=898)

  

  4개의 독립변수로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결정요인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

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모형의 F통계값은 582.325, 유의확률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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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단위면적당 월임대료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총변화량의 72.2%(수정결정계수)가 모형에 포

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권리금 크기의 계수값은 0.241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단위면적당 보증금의 계수 값은 0.787로 p<0.001 수준에서 정

(+)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구별소득의 계수 값은 0.123로 p<0.001 수준

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더미층수의 계수 값은 0.078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월임대료 결정요인의 분석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 아

래 권리금이 보증금의 3배인 시장을 권리금 과다시장이라는 가정을 한다

면 권리금 크기는 월임대료라는 종속변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영향력도 더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권리금 차액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단위면적당 월임대

료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표 4-23〕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4-22〕단위면적당 월임대료 결정모형에 관한 분산분석표 3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448 .201 .200 5.88195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41626.753 6 6937.792 200.530 .000

잔차 165825.009 4793 34.597

합계 207451.763 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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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수준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1.595 .591 　 2.697 .007 　

권리금차액 .009 .001 .229 17.600 .000 1.016

구별소득 .010 .002 .086 5.313 .000 1.586

도보거리 -.423 .035 -.156 -11.977 .000 1.017

더미층수 4.525 .235 .251 19.237 .000 1.024

더미역세권 .926 .189 .064 4.901 .000 1.013

공시지가 .002 .000 .189 11.496 .000 1.614

종속변수 :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표 4-23〕단위면적당 월임대료 결정모형에 관한 회귀모형 3

  

  6개의 독립변수로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결정요인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

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모형의 F통계값은 200.530, 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단위면적당 권리금을 유의하

게 설명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권리금 총변화량의 20.0%(수정결정계수)

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 

  단위면적당 권리금차액의 계수 값은 0.229로 p<0.001 수준에서 정(+)

의 관계가 나타났고, 구별소득의 계수 값은 .086로 p<0.001 수준에서 정

(+)의 관계가 나타났고, 도보거리의 계수 값은 -0.156로 p<0.001 수준

에서 부(-)의 관계가 나타났고, 더미층수의 계수 값은 0.251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더미역세권의 계수 값 0.064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공시지가의 계수 값은 .189

로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과도한 권리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권리금크기와 권리금차액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연구가설로 세운 “가설 3. 과도한 권리금은 월임대료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은 채택이 되었다. 이는 임차인이 홀드업 상황이 되어 

임대인의 월임대료 인상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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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

  문헌적 연구를 통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증금과 권리금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과도한 권리금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개

업자들의 금전적 이득은 과도한 권리금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과도한 권리금은 월임대료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은 로지스틱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선

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기본 데이터는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

산써브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에 소재한 가맹중개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자료에서 4,800개의 데이터를 기본데이터로 추출하였다. 기본 데이터

를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권리금 결정요소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필요

한 독립변수들로 재구성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통하여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 아래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3배 

이상 커지게 되면 과도한 권리금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석하

였다. 이는 보증금과 권리금의 상대적 크기로 과도한 권리금의 유무를 어

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리금 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 중개업

자들의 금전적 이득이 이러한 과도한 권리금이 형성요인이 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단위면적당 권리금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수수료이득, 월임대료, 보증금, 구별소득, 도보거리, 층수, 역세권, 공시지

가가 권리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과도한 권리금

을 지불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월임대료 인상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홀드

업 상황에 직면함을 분석하였다. 과도한 권리금을 지불한 임차인들은 상

가임대차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 지불한 권리금을 사업 수익으로 확보하

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

점에 재계약을 하여 통하여 점포사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

을 하여야 한다. 지불한 과도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인

은 임대인과 협상을 할 때에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즉 임대인의 월임대료 인상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연장하

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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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현재의 관행이나 기존 연구, 판례 등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으

면서 정당하게 전임차인 혹은 임대인에게 지불하였으므로 당연히 회수되

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재산권의 하나로서 권리금을 보호하고 옹호하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규에서 권리금에 대한 용어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권리금의 당사자로 해석

되고 있는 임대인과 현임차인 중심의 연구시각에서 탈피하여 권리금 이해

관계자들의 관계에서 권리금을 둘러싼 환경을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을 통하여 고찰한 것이다. 정보의 불일치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들 상호간

에 비공식적인 계약과 계약을 알선하는 부동산 유통업 종사자들에 의해 

생성·이전·확대·축소되는 권리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금 시장관

계구조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였다. 즉 권리금의 이해관계에 따른 금전적 

이득이 통상적인 권리금보다 과도한 권리금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금 시장에서 권리금 당사자가 아닌 이해

관계자로 확대하여 권리금을 재해석 한 것이다.

  권리금의 이동과정에서 권리금 당사자인 현임차인과 신임차인 간의 권

리금 거래에는 중개업자(창업컨설팅업체 포함)들이 참여하면서 정보의 불

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장이해관계에 따른 금전적 이득이 과도한 권

리금의 발생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금이 생성·이전·확대·축소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권리금이 권리금 시장에 나타날 수 있으며, 과도한 권리

금을 지불한 신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홀드업 상황에 직면함을 문헌적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점포사업을 하는 임차인은 점포사업을 통하여 사업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점포사업의 실패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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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임차인은 지역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사업손실을 

보상받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임차인의 상황을 이용하여 중개업

자들의 권리금 알선에 따른 권리금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권리금 거래

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상가임대차계약기간 동안에 점포사업이 성공적이

지 못한 경우에 권리금이란 명목으로 사업 손실을 보상받고자 하는 임차

인, 권리금 수수료로 사업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나 창업 컨설

팅업체, 권리금을 묵인하면서 임대료의 인상을 요구하는 임대인들과 같은 

권리금 시장이해관계자들의 금전적 이득이 과도한 권리금의 발생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리금 시장이해관계자들의 행동방식을 살펴보면 그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권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현임차인은 전임차

인에게 권리금의 지불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종료 전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자 하는 선택을 하며, 신임차인의 경우는 현임차인의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난 뒤에 임대인과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한 선

택임을 알 수 있다. 즉 신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현임차인

과 임대인이 맺은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뒤에 상가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 신임차인의 기대이득을 최대화 하는 것이다. 

  상가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전임대·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여

부, 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위무,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의 지연에 

대한 조건이다. 따라서 과도한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 지불한 권리금을 사업 수익으로 회수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과 재협상을 진행 할 

경우에 임대인의 임대료 상승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문헌적 연

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문헌적 연구를 통한 연구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은 로지스틱회

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권리금 거래에 참여하는 시장이해관계자

들의 금전적 이득에 의하여 과도한 권리금이 생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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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 

아래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3배 이상 커지게 되면 과도한 권리금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보증금과 권리금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과도한 권리금을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과도한 권리금 발생요인으로 권리금 수수

료를 수익으로 하는 중개업자들의 금전적 이득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 외에 권리금가격에 영향을 주는 형성요인으로는 월임대료, 

보증금, 구별소득, 도보거리, 층수, 역세권, 공시지가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권리금이 생성·이전·확대·축소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금전

적 이득이 과도한 권리금의 형성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혔다.

  셋째, 과도한 권리금이 발생하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월임대료 인상

이라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홀드업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

다. 즉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발생하는 과도한 권리금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임대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밝혔다. 이는 권리금이 커질수록 상가임대차 재계약시 임차인에게 불리하

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권리금 시장에 대한 관점을 시장이해관계자들로 넓혀서 권리

금 재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으로 의의가 있으며, 이해관

계에 의한 금전적 이득이 문헌적 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하여 과도한 권리

금의 형성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과도한 권리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추정함으로써 점포사

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 임차인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지불하는 권리금 가액이 현임차인과 중개업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임차인은 과도한 권리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리금계약을 협상할 때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

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있어서 실천적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권리금의 문제점은 과도하게 지불한 권

리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금전적 손실을 보는 임차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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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이나 법으로 그 

해결방안을 찾아왔지만 형평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

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권리금계약은 상가임대차계약에 부종

하는 계약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상가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상호간에 준수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행이 상가임대

차 시장에 자리 잡는다면 권리금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주요 조항은 계약 기간 동안에 임

대인과 임차인이 준수하고자 상호간에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계약을 준수하는 관행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과도한 권

리금이 시장이해관계에 따른 금전적 이득에 의해서 비공개적으로 거래되

는 것이라면, 권리금을 알선·중재하는 것을 중개 업무에 포함하여 합법적

인 권리금 수수료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은 권리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특정 시점의 상가임대차 정보를 가지고 분석 한 것이

다. 특정 시점이 아니라 현재 임차인의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와 새

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 수급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권리금이 어떻

게 변동하는지에 대한 순차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보다 더 정확한 이해

관계자들의 행동패턴에 대한 연구 및 권리금의 변동성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이 보통 2년의 임대차계약기

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임차인과 신임차인간의 주고받는 권리금계약에 대

한 시계열데이터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권리금의 유무 및 증감에 따른 권리금의 변동성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권리금 종류에 따라 각각의 적정한 가치를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용여부와 

신임차인이 지불하는 권리금의 적정수준을 비용과 수익차원에서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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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수 없는 것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셋째, 권리금 거래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는 중개업자들에 의해서 과도

한 권리금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권리금 당사자인 현임차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문헌적 연구들 통해서 파악하였다. 그러나 현임차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도한 권리금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

다는 것이 실증분석에 있어서 한계로 남는다.

  넷째, 상권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일정비율 이상으로 크다고 해서 과도한 권리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

다. 따라서 상권의 생성·발전·쇠퇴하는 지역적 안배를 통하여 권리금과 보

증금의 상대적 크기로 과도한 권리금의 적정규모를 분석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남는다.

  다섯째, 서울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의 자료를 가지고 실증

분석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향후의 연구과제로는 상가의 종류나 업종에 따라 권리금의 효과가 유용

하게 작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권리금의 적

정성 여부를 분석하여 보고자하며, 권리금이 과도한 지역,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저평가된 지역, 혹은 도시에 따라 구분하여 권리금

가격 결정요인에 대하여 지역적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여 

어떠한 요인들에 의하여 과도한 권리금이 형성되는지 비교 분석할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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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Reinterpretation and Empirical Analysis of Shop Premium 

Based on Stakeholder  Relationship

                               

Kyung, Kook Hyun

Major in Real Estate

Dept. of Economic & Real Estat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Studies on shop premium generatedinaccordancewithsocialcustomhave

beenconductedbasedontheinterpretationthatitisnotonlyoneofcustomarylaws

butalsopropertyrightoflesseewhoisrelativelyweakinlessorandlessee

relationship,theinterestedpartiesofpremium.Asbrokersplayanimportantrolein

negotiatingandconcludingthepremiumtransactions,thisstudywasconductedwith

aviewthattheyarepartofstakeholder'srelationship,aviewthatismorebroad

thaninterestedpartiesofpremium.Duringthetransferofpremiuminstakeholder's

relationship,thereisaninterestedpartywhogainspecuniarybenefitandsuch

pecuniarybenefitwasdeterminedtobeafactorthatgeneratesexcessivepremium

duringthegeneration,transfer,expansion,andreductionofpremium.

Atthemomentshopleasecontractisterminated,alessorandalessee

renegotiatethetermsofcontract.Itwasrevealedthatexcessivepremium leads

tohold-upwherethelesseecannothelpbuttoacceptthedemandsofthelessor.

Therefore,sincethepaidpremium isnotreturnedtothelessee,abusiness

owner,oncemaintermsofshopleasecontractsismet,itcreatesamotiveto

gainpecuniarybenefitsaccordingtotypesofpremium anditislikelythatthe



-123-

lesseewouldintendtogainpecuniarybenefit.Itwasexaminedthroughliterature

review thatalthoughbrokersarenotinterestedpartiesofpremium butthey

participate in premium transactions between the lessorand lessee as the

stakeholderand they havebeen gaining pecuniary benefitthrough premium

transactions.

In orderto verify sethypothesis through literaturereview,empirical

analysiswasconductedontheexistenceofexcessivepremium,influenceof

excessivepremium ontherent,andformationofexcessivepremium followedby

pecuniarybenefit.Forresearchmethod,binarylogisticsanalysisandmultiple

regressionanalysiswereused.Asaresultofempiricalanalysis,itwasrevealed

thatexcessivepremium couldbedistinguishedbasedonrelativesizeofdeposit

andpremium,pecuniarybenefitpromotedbythestakeholderofpremium canbe

afactoringeneratingexcessivepremium,andthelesseemayfacehold-up

situationwheretheymustpaymorerentunderwhentheincreaseinpremiumis

relativelyhigherthandepositthusactasexcessivepremium.

This study has academic and political significance in that the

reinterpretationonpremium wasconductedbybroadeningitsparticipantfrom

interestedpartiestostakeholderofpremium marketanditrevealedthefactthat

pecuniary benefitbasedonstakeholderrelationshipmay becomeafactorin

generatingexcessivepremium.Intheaspectofnew lesseewhoplanstoopena

storeinthefuture,excessivepremium maycauselesseetofaceahold-up

situationthusthereisnecessityformorehard-headed,objective,andcareful

examinationwhenconcludingshopleasecontractandpremium transaction.Itis

difficulttoresolvetheproblemsofpremium generatedbysocialcustomswith

policyorlaw duetoissuesofequityandefficiency.Therefore,thisstudyhas

politicalsignificanceinthatithasrevealedtheimportanceofestablishingsocial

customtoabidebyshopleasecontractforthefundamentalresolution.

Thelimitationofthisstudyliesinthatithasnotdealtindepththe

behavioralpatternsofstakeholder,variabilityinpremium,cost-benefit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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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dequateamountofpremium withcross-sectionaldatainsteadoftimeseries

data.Theanalysisondifferenceinpremium formationfactorsamongregions

withexcessivepremium,adequatepremium,andunder-evaluatedpremium will

besubjectoffuturestudy.

【Keyword】 Premium,Pecuniary Benefit,Premium Market,Stakeholder's

Relationship,ReinterpretationonPremium,Hol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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